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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향후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하여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

지원 수준과 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본 연구는 효율적

이고 적정한 수준의 재정지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영유아 교육·

보육 재정지원의 현황을 정리하고, 이를 국제사례 검토를 통하여 비교해 보고자 

한다. 특히, 해외 선진국들 역시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정책

을 시행하고 있어 재정투자 확대는 전반적인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므

로 해외 국가와의 비교는 우리나라의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재정지원 적정

성 논의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우선 본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역량 국제화 사업으로 진행된 바, 

연구진을 독일 뭰헨의 German Youth Institute(Deutsches Jugendinstitut, DJI)에 

단기 파견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기관의 연구수준 향상, 국제적 교류 활

성화 및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였다. 

또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A Global Perspective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mplication on Policy and Public Finance」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선진국들의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및 정부재정

투입 현황을 살펴봄과 동시에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연구내용을 공

유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재정지

원의 수준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 추진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첫째, 우

리나라는 2012년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재정지원의 

GDP비중이 2015년 1퍼센트까지 상승하면서 다른 선진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높은 재정지원 비율을 나타냈다. 따라서 재정지원의 규모는 어느 정도의 수준까

지 올라왔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향후 우리나라는 재정지원규모 확장과 같은 

외연적 성장보다는 재정지원의 형평성 제고 및 서비스 질제고 등의 문제에 더 

큰 비중을 두어가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 정리된 선진 국가들의 경우에

도 중앙(혹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재정분담을 두고 갈등을 빚어 왔고, 이

를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이들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나 방법을 보다 면밀하게 조사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용하



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서는 국가별로 대략적인 현황들

을 살펴보았으나 향후에는 특정 국가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게 자료를 수집하

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아시아 문화권의 국가로서 서구 국가

들과는 다른 관점의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고, 독일의 경우, 서독과 

동독으로 분단된 상황에서 운영 되어 오던 재정시스템을 통일 후 어떻게 운영

해 나가고 있는가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reviews policies and public finance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CEC) in Korea, and compares them with those of other 

developed countries, so as to discuss on the effective and feasible amount of 

its financing on ECEC. Financing on ECEC will be expecting to continuously 

increase in the future as many socioeconomic environment change. It, 

therefore, needs to examine that the amount and components of government 

expenditures on ECEC. Especially, because developed countries also have 

expanded the financing on ECEC, researching on developed countries gives 

policy implications on feasibility of financing on ECEC　in Korea. 

There are three main bodies in this study; 1) co-researching as a visiting 

scholar, 2) holding international seminar, and 3) reviewing research materials. 

As this study was initiated as part of ‘International Projects for World-Class 

Research’ by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NRC), researchers from this study resided as visiting scholars 

in German Youth Institute (Deutsches Jugendinstitut, DJI), Munich, Germany 

for a month. In addition, this study held an international seminar, entitled 

「A Global Perspective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mplication 

on Policy and Public Finance」, with NRC. We invited researchers from 

Japan, Australia, and Germany, and shared the policies and public finance on 

ECEC in each country. 

Based on researching on other countries’ policies and public finance on 

ECEC, this study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as follows. Since 2012, Korea 

has run Nuri Curriculum, and, as a result, financing on ECEC takes 1 

percent of GDP as of 2015, which is above those of many other develop 

countries. The amount of financing on ECEC, therefore, may achieve the 

optimum level. Now the equal distribution of financial supports and quality 

of services would be considered. Secondly, there are conflicts between central 

(or fede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even in developed countries 

on the division of financing on ECEC, and they still have been in the 



middle of solving the problem. So we take continuously a closer look at how 

they draw a social consensus, and then need to make full use of it. Finally, 

although in this study we examine generally on policies and public finance 

on ECEC in several developed countries, in the future research, collecting 

and analyzing data on the particular country for having more practical 

implications.



차 례

Ⅰ. 서론 ···················································································································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내용 ·········································································································· 2

3. 선행연구 ·········································································································· 3

Ⅱ. 연구교류: 독일 파견연구 ················································································ 12

1. 출장 개요 ······································································································ 12

2. 주요활동 및 성과 ·························································································· 14

Ⅲ. 선진국들의 영유아정책 및 재정지원 구조 공유: 국제세미나 ······················· 20

1. 제 1세션: 어린이 친화 도시(Children City) 설립 사례 ······························ 20

2. 제 2세션: 선진국들의 ECEC 재정지원 정책 및 현황 ································· 21

3. 국제세미나의 성과 ························································································ 23

Ⅳ. 선진국들의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지원 현황 ··············································· 25

1. OECD 국가 동향 ·························································································· 25

2. 일본의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지원 ····························································· 27

3. 호주의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지원 ····························································· 32

Ⅴ.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및 재정 변화 ···························································· 36

1. 우리나라의 교육·보육 정책 및 재정 변화 ··················································· 36

2. 독일의 정책 및 재정지원 ············································································· 53

Ⅵ. 결론 ·················································································································· 75

참고문헌 ················································································································· 79

부록 ························································································································ 87

부록 1. 독일 뮌헨 파견 보고 자료 ·································································· 89

부록 2. 국제세미나 관련 자료 ·········································································· 97



표 차례

〈표 Ⅰ-3- 1〉미국의 5세 미만 보육 실태 ···························································· 9

〈표 Ⅱ-1- 1〉출장활동 및 면담자 ······································································· 12

〈표 Ⅳ-3- 1〉ECEC 유형 및 참여 아동 수(2012-2013) ······································ 33

〈표 Ⅴ-1- 1〉유아교육정책의 주요 내용 ···························································· 37

〈표 Ⅴ-1- 2〉보육정책의 주요 내용 ································································· 38

〈표 Ⅴ-1- 3〉유치원 수 추이: 1990, 1995, 2000, 2005~2015 ····························· 40

〈표 Ⅴ-1- 4〉설립유형별 원아 비율 추이: 1990, 1995, 2000, 2005~2015 ········· 41

〈표 Ⅴ-1- 5〉연도별 어린이집 설치 현황: 1990, 1995, 2000, 2005~2015 ········· 43

〈표 Ⅴ-1- 6〉연도별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변화: 1990,1995, 2000, 2005~2015 ·· 44

〈표 Ⅴ-1- 7〉유아교육 지원 사업 구분 ······························································ 46

〈표 Ⅴ-1- 8〉유아교육 항목별 예산: 2001-2015 ················································· 47

〈표 Ⅴ-1- 9〉국고 및 시·도 지원 보육 사업 ····················································· 48

〈표 Ⅴ-1-10〉연도별 국고 지원 예산 규모: 2001-2015 ······································ 49

〈표 Ⅴ-1-11〉국고 및 시·도 지원 보육예산 현황: 2001~2015 ··························· 50

〈표 Ⅴ-1-12〉유아교육·보육 지원 사업 규모의 변화: 2001-2015 ······················ 51

〈표 Ⅴ-2- 1〉유아교육보육 예산, 2010-2014, 총 지출과 GDP % ····················· 68



그림 차례

〔그림 Ⅱ-2-1〕DJI 연구진과의 사전실무협의 ····················································· 14

〔그림 Ⅱ-2-2〕제 1차 공동연구 회의개최 ·························································· 15

〔그림 Ⅱ-2-3〕DJI 연구소입구 ············································································ 16

〔그림 Ⅱ-2-4〕독일 DJI의 AID:A 조사 ······························································ 18

〔그림 Ⅱ-2-5〕CESifo 홈페이지 ·········································································· 19

〔그림 Ⅲ-1-1〕이스라엘 홀론市, 어린이 친화 도시 사례 발표 ························· 21

〔그림 Ⅲ-2-1〕각 국의 ECEC 정책 및 재정지원 현황 발표 ····························· 22

〔그림 Ⅲ-2-2〕독일 참석자의 주제발표 ······························································ 23

〔그림 Ⅲ-3-1〕국제세미나 후 참석자 기념 촬영 ··············································· 24

〔그림 Ⅳ-1-1〕재정 지출: 현금보조금(가구, % of GDP) ··································· 26

〔그림 Ⅳ-1-2〕영유아(0-5세)에 대한 현금 보조금, 조세감면과 교육·보육 ······· 26

〔그림 Ⅳ-1-3〕가구 현물보조(서비스 포함)에 대한 재정 지출(% of GDP) ····· 27

〔그림 Ⅳ-2-1〕기관 설립유형별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의 비중(3~5세) ··········· 28

〔그림 Ⅳ-2-2〕공립 유치원에 대한 공공지출 배분, FY2014 ····························· 29

〔그림 Ⅳ-2-3〕공립유치원에 대한 공공지출(중앙 및 지방정부), FY2014 ········· 30

〔그림 Ⅳ-2-4〕영유아 1인당 공립유치원에 대한 공공지출(현(縣)), FY2014 ····· 30

〔그림 Ⅳ-2-5〕유아교육(유치원)에 대한 연간 가구지출, FY2010 and FY2014 ·· 31

〔그림 Ⅳ-3-1〕Children’s participation in ECEC ·············································· 32

〔그림 Ⅴ-1-1〕유치원 수 추이 ············································································ 41

〔그림 Ⅴ-1-2〕설립유형별 원아 추이 ································································· 42

〔그림 Ⅴ-1-3〕연도별 어린이집 설치 현황 추이: 1990, 1995, 2000, 2005~2015 ·· 43

〔그림 Ⅴ-1-4〕연도별 어린이집 이용아 추이: 1990, 1995, 2000, 2005~2015 ···· 45

〔그림 Ⅴ-1-5〕유아교육·보육 설치 및 이용의 변화: 1990, 1995, 2000, 2005~2015 ·· 45

〔그림 Ⅴ-1-6〕유아교육 항목별 예산 추이: 2001-2015 ······································ 48

〔그림 Ⅴ-1-7〕연도별 국고 지원 예산 규모 ······················································ 50

〔그림 Ⅴ-1-8〕유아교육·보육 지원 사업 규모의 변화: 2001-2015 ···················· 52

〔그림 Ⅴ-2-1〕0-3세, 3-6세 동독과 서독 아동 참여율(1950-2015) ····················· 54

〔그림 Ⅴ-2-2〕독일의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유형 ············································· 56



〔그림 Ⅴ-2-3〕0-2세 아동 유아교육보육 참여율 동향(독일/동/서) ·················· 61

〔그림 Ⅴ-2-4〕유아교육보육 센터의 교육 담당 인력 수, 2006-2015 ················ 63

〔그림 Ⅴ-2-5〕유아교육보육의 재정 구조, 2013(총 비용의 %) ························· 67



Ⅰ.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정부는 영유아 교육·보육부문에의 지속적인 재정적 투자를 통하여, 부모의 소

득수준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애초기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교

육 및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아가 장기적이고 거시

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러한 영유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은 미래세

대 양질의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의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정책은 그 대상과 지원 규모를 꾸준

히 확장해 왔고, 이에 따라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정부예산은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유아교육 총예산(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포함)은 5.3

조 원, 보육예산은 8.6조 원으로, 특히 최근 5년 간 유아교육 예산은 4.3배, 보육 

예산은 2.4배 증액되어 GDP 대비 1퍼센트를 넘어섬으로써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확장적인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재정지원의 증가는 여러 가지 사회 상황들이 맞물린 결과라고 하겠다. 

우선 과거와는 달리 가구구성 형태에 있어서 달리 맞벌이 가구가 증가함에 따

라 육아지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 아울러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로 자

녀의 질(質)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영유아기 자녀 양육 지원 정책에 대한 요

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고 

이에 따라 향후 영유아기의 교육·보육에 대한 재정투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지원 증가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재정지원의 구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

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재정투입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지원내용의 구성에도 

변화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최근까지 영유아기 교육·보육 서비스 이용을 지

원하기 위한 이용비용의 지원과 시설 확충 등 양적 확대를 중심으로 재정 투입

이 증가되어 왔으나, 향후에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재정 투입이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누리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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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투입은 물론이고, 가까운 미래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보통합 이후에

는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인력과 인프라의 수준 제고를 

위한 재정 투입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이렇듯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됨에 따라 향후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하여 영유아 교육·

보육 재정지원 수준과 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본 연구

는 효율적이고 적정한 수준의 재정지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영

유아 교육·보육 재정지원의 현황을 정리하고, 이를 국제사례 검토를 통하여 비

교해 보고자 한다. 특히, 해외 선진국들 역시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재정지

원 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재정투자 확대는 전반적인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므로 해외 국가와의 비교는 우리나라의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재

정지원 적정성 논의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2. 연구내용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적정한 재정지원 규모 파악을 위한 연구의 주요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OECD 가입 국가 등 각국의 통계 자료를 이용한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영유아기 각국의 교육·보육 재정 지원의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는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지원구조를 가지고 있

는 국가와의 연구협력을 통하여 적정한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지원 수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교육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영유아 관련법을 

개정하여 재정지원 확대에 힘쓰고 있는 독일의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지원 사례

를 분석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독일 뮌헨에 위치한 German Youth 

Institute (Deutsches Jugendinstitut, DJI)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해당 연구원에의 

파견 연구를 통하여 관련 연구자 면담 및 자료 수집을 수행하고자 한다.

셋째,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다양한 선진국들의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및 재

정지원에 대한 연구를 공유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하

여 DJI의 연구진은 물론 일본, 호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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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백선희(2005)의 연구에서는 재정지원방식의 전환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공급측면 지원과 수요측면 지원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공급측면 지원은 정

부가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어, 이용자에게 정부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의 보육료 

차액만큼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한편, 수요측면 지원은 보육

료가 가족에게 직접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보육시설에 지급되기 때문에 민간보

육시설이 간접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게 되는 효과를 나타냈다. 공급측면 지원에

서 수요측면 지원 중심으로 재정지원 방식이 바뀌면 정부지원시설이든 민간보

육시설이든 이용자 부담 보육료 수준이 유사해지며, 간접적으로 재정을 지원받

게 된 민간보육시설은 시설을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전부터 

정부지원시설을 이용한 이용자는 정부지원단가가 오른 만큼 보육료 인상을 느

낄 것이며, 정부지원시설은 가격에서 점하던 우위가 사라지기 때문에 보육서비

스 질 차원에서 다른 보육시설과 경쟁해야 한다.

다음으로 보육 재정지원 방식에 대한 논쟁을 구조화하고자 사회복지서비스 

공급모델 중 버차드의 모델에 보육재정정책을 적용하여 공급, 재정, 결정의 요

소별로 공급측면 지원과 수요측면 지원을 재구조화하였다. 서비스 공급의 측면

에서, 공급 측면 지원 지지자는 시설 확충만이 많은 보육아동에게 보육료 간접

지원의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직접지원을 강조하는 수요측면 지원 

지지자들은 국공립보육시설이 필요하지만 절대적으로 더 많은 수가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재정, 즉 서비스 비용 분담 측면에서, 공급측면 지원 지지자들은 

정부지원시설 중심 지원을, 수요측면 지지자들은 아동중심 지원과 민간보육시설

에 대한 간접 지원을 주장한다. 결정 측면에서, 공급측면지원은 정부지원시설의 

수가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선택권이 일부 제한된다. 수요측면지원은 시설 간 보

육료차이가 줄어들 뿐 선택권 제한이 발생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공급측면 지원의 효과를 얻기 위해선 보육재정과 공공보육시설을 

전폭적으로 증대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질적 보편주의를 

지향하는 최근의 보육정책을 위해서 수요측면 지원이 더욱 타당하다. 다만 그 

전제조건으로 자원의 선택과 집중, 민간 보육시설의 투명성과 책임성 관리, 행

정 인프라 구축이 갖추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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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유아교육 지원 활성화 방안 연구(하봉운, 2011)에서는 유아 

교육 및 보육 기능의 중요성과 정부의 지원 및 정부 개입의 방향을 살펴본 뒤 

만 5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

치단체가 유아교육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유

아 교육과 보육 기능에 대한 정부 개입의 방향을 법률적 측면과 재정지원 측면

에서 살펴보았다. 재정지원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농림부 3개 부처 

관리 하에 있는데, 재정지원 규모가 OECD 국가의 평균에 미치지 못해 재정지

원 확대가 요구된다고 지적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유아교육지원 활성화 방안을 

세 가지 차원에서 제시하였는데, 첫째, 법·제도적 체제 개선방안으로 보편적 보

육을 위한 조례 제·개정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장과 해당 지방의 

교육청의 협력 체제 구성을 요구하였다. 둘째, 재정적 지원체제 개선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재정자립도가 낮

은 시·군·구에도 교육경비를 지원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유

아교육을 위한 새로운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아교육 지

원 전략 및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으로 종일반 운영 및 지원 활성화, 지역특성

을 고려한 유아교육 지원 사업 추진, 유아교육 정보공유 및 지원센터 운영을 제

안하였다. 

취학전교육 재정지원의 쟁점과 방향(김병주, 2011)에서는 취학전교육 재정지

원 관련 쟁점과 방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취학전교육 재정지원의 현황과 문제를 

살펴보았다. 2011년 예산안에 따르면 유치원에 해당하는 예산은 초중등교육예산 

전체의 2.5퍼센트에 불과하다(대한민국정부, 2011). 2011년도 보육사업 예산은 2

조 4,784억원으로, 2010년(2조1,275억원) 대비 16.5퍼센트 증가했다(보건복지부, 

2012). 영유아 지원 예산은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루어진다. 유아교육

에 대한 재정지원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국가차원의 유아교육지

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이루어져 재정안정성이 떨어진다. 둘째, 유아교육 예산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셋째, 유아교육의 확대를 위한 재원이 마련되

지 않았다. 넷째, 사립유치원이 공립유치원보다 많지만 재정은 공립보다 열악하

다. 다섯째, 영유아에 대한 재정지원이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 동일한 유아에 대한 재정지원 주체가 다르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취학전교육 재정지원의 쟁점을 일곱 가지로 정의했다. 

첫째, 취학전교육기관의 공공성이다. 정부는 공공성 확보가 재정지원에 선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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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취학전교육기관들은 재정지원이 공공성 확보를 위

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취학전 교육 재정지원의 정당성이다. 정

부가 유아 교육 및 보육 서비스 시장에 개입할 경우 서비스의 재원조달과 개입

의 정도가 문제된다. 셋째, 사립유치원의 불투명성 때문에 아동에 직접 지원해

야 한다는 의견과 실질적으로 유치원 교육의 질이 향상되려면 기관에 간접 지

원해야 한다는 의견의 대립이다. 넷째, 이원화된 관리 감독기관 문제이다. 교육

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관리감독 기능을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

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만 3~5세의 아동에게도 취학전 교육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과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주장의 대립이다. 여섯째, 이원

화되어 있는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통합하기 위해 취원 아동에 대한 제한을 없

애자는 의견이 있다. 점차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구분을 허물도록 유도하기 위함

이다. 일곱째, 무상교육의 범위이다. 그 범위가 교육비, 학부모부담경비, 또는 필

요한 모든 경비 등 어디에 한정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다. 만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면서 발생한 추가재정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함에 따라 모호해

진 재정지원 주체 문제에 대해 다음을 제시했다.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건복

지부가 부담한다고 보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교육감에게 보육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권한 마련을 요구하였다. 

유아교육재정 관련법제 개선 방안(송기창, 2009)에서는 유아교육의 기회가 확

대되려면 유아교육재정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유아교육재정 관련

법령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한 뒤 그에 대한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유아교

육재정 관련법제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교육기본법」을 기초로, 유아교육재정 

배분에 관한 사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지

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규정되어 있다. 유아교육재정 지원

에 관한 사항은 「유아교육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유아교육재정 관련법제의 내용을 파악하여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첫째로 「교육기본법」 제 20조의 유아교육진흥 조항은 유아교육이 다른 학교

교육과 융화되지 못한 별도의 업무로 인식되게 한다. 둘째로, 유아교육 및 기타 

교육사업 지원을 위해 내국세 교부율이 0.6퍼센트 포인트 상향되도록 「지방교

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었지만 인상분의 사용처가 명시되지 않았다. 마지막

으로 「유아교육법」에 유아교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책임이 규정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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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교육감이 전적으로 정하므로 국가는 재원에 대한 부

담을 지지 않는다. 

유아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개정 사항으로 크게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교육기본법」 제20조를 삭제해야 한다. 둘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에 유아교육 지원사업비 명목으로 내국세 총액의 0.6퍼센트를 재원으로 하는 분

권교부금을 신설해야 한다. 셋째, 유아교육책임소재 및 유아교육재원에 대한 국

가 부담 규정을 법령에 밝혀야 한다. 

보육정책의 효과와 개선 방향(이혜원, 2013)에서는 우리나라 보육정책에 시사

점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요 선진국의 보육정책을 살펴보았다. 우선 OECD 국가

의 육아지원 정책 규모를 전반적으로 밝힌 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프랑

스, 영국, 미국 등 6개국의 사례를 보육에 대한 정부지원, 각국의 육아휴직제도,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정책의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다루었다. 

OECD 국가의 육아지원 정책 규모를 자녀가 있는 가족에 대한 정부지출액의 

GDP 대비 비율로 나타내 보면, OECD 국가 평균은 2.6퍼센트(2009년 기준)이다. 

아일랜드, 영국, 룩셈부르크는 4퍼센트 이상을 기록하였고, 대부분의 북유럽 국

가와 프랑스, 헝가리, 뉴질랜드, 벨기에 독일은 3퍼센트를 기록하여 가족에 대한 

정부지출액의 GDP 대비 비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반면, 북미권 국가는 그 

비율이 2퍼센트 미만으로 낮은 편이다.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방식

은 크게 현금지원, 서비스지원, 세제지원이 있으며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지원

방식에 대한 비중이 달라진다. 

OECD 국가의 육아지원 정책 중 보육과 조기교육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OECD 국가의 평균 지출액은 GDP 대비 0.7퍼센트 수준이다. 북유럽 국가, 프랑

스, 영국은 그 비율이 1퍼센트 이상으로 높다. 일반적으로는 보육보다 조기교육

에 더 많이 투자하지만, 일부 북유럽 국가에서는 GDP 대비 0.7퍼센트 이상을 

보육에 투자하여 공보육체계 확립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다.  

OECD 국가 간 아동 1인당 보육 지출액의 차이는 조기교육 지출액의 차이 보

다 크다. 보육 지출액을 먼저 살펴보면 OECD 국가 평균 2,549달러(ppp 기준)이

다. 북유럽 국가에서는 5,000달러(ppp 기준) 이상을 지출했지만 우리나라, 독일, 

미국, 헝가리,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멕시코는 1,000달러(ppp 기준) 미만을 지출

했다. 아동 1인당 조기교육 지출액의 경우 OECD 평균 3,600달러(ppp 기준)이고 

뉴질랜드, 호주,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에서 많이 지출한 반면 우리나라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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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은 OECD 최저수준이다. 

Thévenon(2011)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은 일·가정 균형(work-family life 

balance)을 주요 목표로, 1) 빈곤 축소 및 소득 보장, 2) 아동 관련 경제적 비용

에 대한 직접 보상, 3) 고용 창출, 4) 양성 평등 개선, 5) 아동 발달 지원, 그리

고 6) 출산율 제고 등 가족 관련 정책들을 다양화 하고 있다. 본 연구는 OECD 

전체 34개 국가들 중 28개국의 2009년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별 가족관련 

정책의 차이를 밝혔다. 먼저 북유럽국가 그룹은 3세 이하 영아자녀가 있는 부모

들이 일과 가정을 통합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북유럽국가 그룹은 유급/무급 출산 휴가 등을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국가가 출산휴가를 지원하는데 드는 비용이 다른 회원국들의 2.5배에 

달했다. 또한 출산휴가는 OECD 전체 회원국의 평균이 1.7주인데 반해 스웨덴과 

아이슬란드는 약 10주에 해당하며, 일부는 아버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양

성평등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북유럽 국가의 영아에 대한 보육서비스 제공은 

약 70퍼센트 이상으로 전체 회원국들의 평균과 비교할 수 없이 높다. 

앵글로색슨 국가들과 스위스가 포함된 두 번째 그룹은 출산휴가의 보장은 평

균적인 수준으로 법적인 유급 휴가의 기간은 짧지만 각 고용주들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다.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3세 이하 영아에게 제공되는 보육 

및 교육 서비스는 낮은 편으로, 부모의 비용부담이 크다. 그러나 영아보다는 유

아에 대한 교육제공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많다. 이들 앵글로색슨 국가들

은 다른 나라에 비해 물품지원 보다는 현금지원을 선호하고, 현금지원은 주로 

편부모 가정을 포함한 가난한 가정에 집중되어 있다.

남유럽, 일본과 한국이 포함된 세 번째 그룹은 보다 제한적 지원을 한다. 이

들 국가에서는 재직 시와 동일한 임금을 보장하는 유급 출산휴가의 기간이 17.4

주로 전체 회원국의 평균인 32주에 비하여 매우 짧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남유

럽 국가에 비하여 유급 출산휴가의 기간이 길기는 하지만 정규직에 제한되고 

있다. 세 번째 그룹(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현금 지원이 매우 적지만 보육에 대

한 부모들의 부담 역시 낮다. 여러 모로 보아 이 그룹의 국가들은 가족관련 정

책에 결여가 많다. 특히 한국의 경우 대표적인데, 나이든 아동에 비하여 유아에 

대한 지출은 1/10에 불과하다. 이들 국가는 가정에 대한 지원이 제한적이지만 

세금 부담 또한 낮아 맞벌이가 유리하여, 일-가정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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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국가들이 포함된 네 번째 그룹은 지난 20년간 시장경제로의 이행기에 

있으나 이들의 정책이 모두 유사하지는 않다. 네 번째 그룹의 현금 및 현물 지

원은 모두 앵글로색슨 국가들이나 남유럽 국가들보다 현격히 낮다. 그러나 네 

번째 그룹에 속해있는 국가마다 큰 편차를 보여, 초기 이행기에 있는 국가와 다

른 국가들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중앙유럽 국가가 포함된 다섯 번째 그룹은 가정 중심의 보수적 전통에서 벗

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이들 국가는 가정에 현금지원을 많이 

한다. 다만 소득지원 정책이 저소득 가정만을 지향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이들 

국가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아이가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이 전통적으로 이루어

져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세금이 많아 맞벌이 가정이 큰 매력이 없다. 이

들 국가 중 상당수가 장기간 고정된 유급 출산휴가를 지원하고 있다. 보육 서비

스에 대한 지원은 전체 회원국의 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종합적으로 

중앙유럽 국가들의 가족 관련 정책은 전체 회원국들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국가들 간의 정책의 차이는 정책의 발달 단계상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

으나 다른 유형의 발달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북유럽 국가들과 앵글로-색슨 

국가들은 모두 여성 고용도 높고 출산율도 높지만 북유럽 국가들은 적당한 비

용의 보육 서비스와 직접 현금 지원이 지속된 속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일-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했다.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직장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직장으로의 이행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적당한 비용의 보육서비스, 소

득 지원, 육아휴직 기간의 소득 보장, 유연한 근로시간 등이 빈곤율을 낮추고 

여성 고용률을 높일 수 있었다. 

반면 앵글로-색슨 국가들의 정책 유형은 학령기 이하의 유아를 가진 어머니들

을 위한 시간제 고용으로 일-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했다. 이 경우 공공의 

보육에 대한 투자가 낮아 보육 서비스는 민간의 선택으로 하도록 하여 일-가정

의 균형을 이루어 세금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었다. 이들 국가의 가정 지원 

정책은 빈곤의 위험이 있는 부모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세금을 낮추고 시간제 일자리를 늘여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

여 저소득 부모가 일터로 쉽게 돌아가고 자신의 가정에 대한 의무를 다하게 하

였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빈곤율은 전체 회원국의 평균 빈곤율을 상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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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남부 유럽 국가들의 가족지원정책은 다른 국가들에 비

하여 전반적으로 뒤쳐져있다. 가정에 대한 공공지원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장시간 노동은 정규 보육 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에서 부모들이 가정에서의 

책임을 다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출산율, 여성 고용률이 낮고 빈곤율

과 양극화 현상이 높은 것은 당연해 보인다. 

Child Care Aware of America(2015)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약 1,100명에 달

하는 5세 미만 영유아들이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이용시

간은 36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U.S. Census Bureau, 2013: Child Care Aware 

of America, 2015에서 재인용).

〈표 Ⅰ-3-1〉미국의 5세 미만 보육 실태

자료: U.S. Census Bureau. (2013). Who’s minding the kids? Child care arrangements: Spring 2011. 

Retrieved September 5, 2013, from http://www.census.gov/prod/2013pubs/p70-135.pdf 

(Child Care Aware of America, 2015 에서 재인용).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아동들은 기관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나머

지는 친척, 친구 및 이웃에게 맡기고 있었다. 전체 아이들 중 26퍼센트는 두 곳 

이상의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가정들은 보육료를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가계 소득의 상당부

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높은 보육료에도 불구하고 보육환경의 질은 그다지 

높지 않다. 전국적으로 10퍼센트 미만의 보육서비스만이 아동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보육 서비스를 위한 지원은 다수가 있지만 포괄적이고 질 높은 보

육 체계를 위한 지원은 없고, 모두가 각각의 목적에 따른 일부만을 담당하고 있

다. 미국의 전체 보육비용의 60퍼센트는 부모가 직접 감당하고 있다. 반면 대학

교육의 경우 전체 비용의 23퍼센트만 가정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주와 연방 

정부가 보조하고 있다. 

보육 형태 비율(%)

기관 보육(어린이집, 유치원, Head Start) 35

조부모 32

기타 친척 10

가정 보육시설 8

가정 내 보육 5

이웃, 친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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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의 보조를 받는 아동의 수는 전체 260만 명에 이르는데, 2015년 연방

정부는 빈곤선 이하의 가정의 아이들이나 장애아를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와 서

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 지역 헤드스타트와 조기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 8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그러나 헤드스타트는 소득 기준 지원 대상 중 42퍼센

트, 조기 헤드스타트는 4퍼센트 미만의 아동만이 지원을 받고 있다.

보육 및 발달 포괄 보조금(Child Care and Development Block Grant, 

CCDBG)은 보육을 위한 가장 우선된 공공기금이다. 연방정부는 저소득층의 보

육서비스 비용 보조를 위해 각 주에 기금을 제공하고 부모는 비용의 약 10퍼센

트 정도를 자부담한다. 대략 전체 대상 아동의 1/6 정도인 약 150만 아동이 

CCDBG의 지원을 받고 있다. 전체 수급자의 절반 정도가 연방 빈곤선 이하의 

소득 수준이다. CCDBG는 인가시설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CCDBG의 보조를 

받는 전체 아동의 19퍼센트는 미인가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미인가 시설은 

대개 질적으로 열악한 곳이 많다. 2016년부터는 미인가시설도 의무적으로 연례 

소방, 건강, 안전 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다. 보육을 위한 세금 공제로는 근로소

득 세금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아동 세금공제(Child Tax Credit), 오

동 및 피부양자 보호 세금공제(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 피부양

자 보조 프로그램(Dependent Care Assistance Programs) 등이 있다. 공제 금액

은 주와 가계 소득에 따라 다르다. CCDBG는 각 주가 지원금의 최소 4퍼센트를 

질 제고를 위해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최소한이기는 하지만, 이 기금이 보

육 정책과 질 제고를 위한 기금을 강화하는 중요한 재원이 된다. 2014년에 통과

된 법안에 의해 이 금액은 2016년과 2017년에 7퍼센트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는 

또한 2018년과 2019년에는 8퍼센트, 2020년과 2021년에는 9퍼센트로 상향될 것

이다. 추가적으로 2017년부터는 각 주가 최소 3퍼센트의 기금을 영아 지원을 위

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Guner, Kaygusuz와 Ventura(2014)이 정리한 아동보육발달기금(Child Care 

Development Fund, CCDF)을 살펴보면, 이는 연방정부의 아동가족국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CF)의 가족지원실(Office of 

Family Assistance) 산하의 아동보육과(Child Care Bureau, CCB)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써, 직업이나 교육 및 훈련하려는 저소득 가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금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주의 중위소득의 최대 85퍼센트 이하

에 해당해야 한다. 실제 대상 가정은 2011년 기준으로 각 주 중위소득의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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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퍼센트에서 최대 83퍼센트 이하의 가정이 기금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실제 

기금의 수혜는 대상자의 12퍼센트~15퍼센트 수준에 머물렀다(1999~2000년 기

준). 2010년 기준으로는 전체 아동의 약 5.5퍼센트가 기금의 혜택을 받았다. 일

반적으로 이 기금의 수혜는 가난한 편모 가정이 받는다. 2010년 기준으로 수혜 

가정의 약 절반이 가계소득이 18,000 달러 미만이었으며, 전체 수혜자 아동의 

80퍼센트가 편모 가정이었다. 기금은 자기부담금이 있는데 2010년 기준으로 기

금이 양육제공자에게 연간 약 4,800 달러를 제공했고 이중 가정의 자기부담금은 

기금수혜 평균 가계소득가정(19,000 달러)을 기준했을 때 연간 1,140 달러였다. 

즉 보육료의 약 24퍼센트는 가정이 직접 부담한 것이다.



Ⅱ. 연구교류: 독일 파견연구

1. 출장 개요

본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역량 국제화 사업으로 진행된 바, 연구

진을 단기파견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기관의 연구수준 향상, 국제적 교류 

활성화 및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것에 주요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

구진인 김나영 부연구위원(2016.5.22.~6.9)과 박원순 부연구위원(2016.5.22.~6.1)이 

독일 뭰헨의 German Youth Institute(Deutsches Jugendinstitut, DJI)에 방문하여 

전문가 면담 및 공동연구를 진행하였다. 

DJI는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본 연구진

은 영유아 연구팀과 긴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파견을 통하여 독일의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 현황 및 재정지원 구조 파악을 위하여 전문가 면담을 

실시하고, 자료 수집을 하였다. 아울러 DJI는 본 연구소(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

행되고 있는 한국아동패널과 유사한 성격인 독일의 종단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

는 기관으로서 향후 두 국가의 패널자료를 활용한 공동 연구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 수행을 위해 공동 연구 계약 및 MOU 체결을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하였

다. 출장 일정 및 주요 활동과 전문가 면담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표 Ⅱ

-1-1 참조).

〈표 Ⅱ-1-1〉출장활동 및 면담자

날짜(요일) 주요활동 면담자(소속)

5.23(월)

DJI 도착, 연구실 배정 Birgit Riedel

Gisela Schweikl

연구추진 사전 실무협의회(14:00-16:00) Simone Bloem

Janina Eberhart

Carolyn Seybel

Birgit Riedel

Simone Blo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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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요일) 주요활동 면담자(소속)

5.24(화)

독일 양육환경에 대한 iCEC 팀의 

브리핑(14:30-16:00)

Birgit Riedel

Simone Bloem

Janina Eberhart

Carolyn Seybel

Antonia Scholz

Britta Schafer

Dana Harring

5.25(수)

제 1차 공동연구 회의(10:30-12:30) Birgit Riedel

국제저널 특별호 협의(14:00-16:00) Janina Eberhart

Carolyn Seybel

5.26(목) 연구자료 정리 Simone Bloem

5.27(금)
- 독일의 ECEC 비용투입 규모 변화에 

대한 설명과 자료 제공 (11:30 – 14:00)

Simone Bloem

Dana Harring

5.30(월)

DJI Central Scientific Service Unit 

면담(10:30-11:30)

Bernad Kalicki

Birgit Riedel

Felicitas Von Aretin

Daniela Schafer

5.31(화)
독일의 양육 환경관련 추가 면담

(10:00-12:00)

Janina Eberhart

Carolyn Seybel

6.1(수)
AID:A 소개(09:30-11:10 12:30-14:30) Katrin Otremba

Carolyn Seybel

6.2(목)

챕터구성 논의 (09:30-11:00) Simone Bloem

연구협력논의 (15:00-16:00)
Simone Bloem

Bernad Kalicki

6.3(금)

제 2차 공동연구 회의(09:30-11:00) Simone Bloem

ADI:A분석

CESifo 1차 방문 (16:00-18:00)

Panu Poutvaara 

(Director, CESifo)

남창운(CESifo)

강은봉

정호근

김지우(이상 연구회)

6.4/5

(토,일)

6.6(월)
AID:A 담당자와 자료 활용 논의 

(13:00-15:00)
Katrin Otremba

6.7(화)
연구협력논의 (10:00-12:00)

Bernad Kalicki

Birgit Riedel

CESifo 2차 방문 (14:00-15:30) Natalia Danzer (CESi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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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활동 및 성과

가. 국제공동연구 협력 추진과 진행

독일의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정책과 재정구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German Youth Institute(Deutsches Jugendinstitut, DJI)의 Bernad Kalicki, Birgit 

Riedel, Simone Bloem, Janina Eberhart, Carolyn Seybel, Antonia Scholz, Britta 

Schafer, Dana Harring, Gisela Schweikl 등과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먼저 연구추진을 위한 사전 실무협의회를 5월 23일에 개최하여 전반적인 파

견연구 일정 및 형식에 대해 논의하였다. DJI 연구진의 공동연구 참여를 구체적

으로 논의하고, 연구에 위한 필요한 자료를 DJI 연구진에게 요청하였다. 또한 

국제세미나 개최 시 참석자를 협의함과 동시에 MOU 체결과 관련한 논의를 진

행하였다.

〔그림 Ⅱ-2-1〕DJI 연구진과의 사전실무협의

제 1차 공동연구 회의는 5월 25일에 개최하였다. 해당 회의에서 본 연구진은 

독일의 ECEC 정책현황 및 가정보육(family day care) 관련 연구현황에 대한 자

료지원을 요청하였고, 아울러 서울에서 개최할 국제세미나에 대하여 협의였다. 

DJI 연구진에 따르면, 독일 ECEC정책의 경우, 과거에는 연방이 지방정부보다 

더 많은 개입을 했었으나, 최근에는 연방의 참여 및 기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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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또한 법제정과 관련해서는 영유아가 기관 보육 및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2008년 새 법 이전에 2005/2006년에 제정된 법이 있으며, 

관련 내용은 iCEC 홈페이지(http://www.dji.de/index.php?id=1550&L=1)를 통

해 자료를 찾아 볼 수 있다. 

가정보육(family day care) 연구에 대해서는 일본과 독일이 0-3세를 위한 서

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세미나와 관련

된 안건에서는 국제세미나 개최 일정을 협의하고, 일본 타부(Tabu) 박사(Seitoku 

University, Japan)의 국제세미나에의 참석 여부 문의 요청 및 연구주제와 관련 

다른 일본 연구자와의 네트워킹도 추진하였다.

〔그림 Ⅱ-2-2〕제 1차 공동연구 회의개최

제 2차 공동연구 회의는 6월 3일에 개최되었는데, 회의에서는 ‘영유아 교육보

육 재정지원 적정성 연구’의 일부분인 독일 사례에 대한 관련 챕터구성을 협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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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3〕DJI 연구소입구

나. DJI와 MOU 및 기관 협력

독일의 우수 연구기관인 Deutsches Jugendinstitut(DJI)와의 교류 강화 및 

MOU 체결을 위해 총 4일간 회의 및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Felicitas Von Aretin, Daniela Schafer, Bernad Kalicki, Birgit Riedel, Simone 

Bloem, Janina Eberhart, Carolyn Seybel, Antonia Scholz, Britta Schafer, Dana 

Harring, Gisela Schweikl 등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iCEC 브리핑 회의에서는 독일의 ECEC 변화에 영향을 미친 주요한 사건

(milestone), Language/Literacy education, Home child care의 증가에 대한 논의

를 진행하였다. 독일 ECEC 변화에 대해서는 2008년 신규 법제정을 통하여 아동

의 보육기관 이용의 권리를 연방 차원에서 인정한 것이 중요한 사건이며, 보육기

관이 부족하여 기관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여전히 주(state)별로 차이는 보이지만 많은 주(state)들의 관련법을 이

행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 ECEC 정책의 변화의 원인으로 1)정부가 주도적으로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변화와 개혁을 위한 법 제정 등을 실행한 것과, 2) 여

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크게 높아져 기관보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것, 3) 독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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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많은 나라들과는 달리 실업률이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으며 이에 따

라 여성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이민자의 증가로 독일어가 모국어가 아닌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연구를 통해 이민자 자녀의 낮은 학습취도가 낮은 언어 능력에서 비

롯되고 있음을 밝혀오면서, 독일어 교육과 더불어 이중 언어 교육이 독일의 교육 

분야에서 중요한 이슈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Language/Literacy education을 

진행하면서 언어교육의 문제는 비단 이민자 자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독일의 

학생들 중에도 유창하지 않은 언어 문제로 학업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어, 이를 

이민자만을 위한 정책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교육의 불균형으로 인지하고 관련 분

야 지원을 위한 재정투입에 노력하고 있다.

2008년 신규 법제정을 통해 아동의 보육기관 이용의 권리를 연방차원에서 인

정한 이후, 이용아동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영아보육시설이 문

제가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자녀가 어리거나 맞벌이 가정인 경우 기관보다는 

가정돌봄을 선호한다.

독일의 양육환경 관련한 면담회의에서는 현재 독일은 이민자, 난민자의 자녀

의 보육 교육과 관련한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가 많아지는 추세에 주목하였다.  

난민 자녀를 비롯해 영유아가 언제부터 기관이용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과거 체제별 차이로 인하여 서독 지

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져 왔고, 동독지역의 경우 전반적

인 체제가 잘 갖추어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독일은 전반적으

로 영유아 교육과 관련하여 중앙보다는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지

역의 아동관련 정보는 아동복지국(Jugendämter)에서 주로 얻을 수 있다.

다. CESifo와의 기관 협력

독일 우수 연구기관인 CESifo와의 교류 강화를 위하여 총 2차례 방문하였다. 

첫 번째로는 6월 3일에 Ifo Center for International Institutional Comparisons 

and Migration Research를 방문하여 CESifo 설립배경과 연구 분야 등에 대해서 

전반적인 기관 소개를 받았으며, 국제비교 연구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의 참석자는 Panu Poutvaara(Director), 남창운(CESifo), 강은봉, 정호

근, 김지우(이상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김나영(육아정책연구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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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7일에 Ifo Center for Labour Market Research and Family Economics를 

방문하여 독일 노동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독일 여성노동력 활용방안과 활용을 

위한 육아지원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날 참석자는 Natalia Danzer 

(Deputy director), 김나영(육아정책연구소)이다.

라. 독일 종단연구 자료

1) AID:A(DJI)

독일 DJI에서는 Childhood/ Youth/ Family로 나누어 각 분야마다 해당 부서

에서 담당하여 조사 실시 및 자료 관리하는 AID:A를 진행하고 있다. AID:A I

은 2009년부터 매 2년 주기 조사하고 있으며, AID:A II는 2013년부터 조사대상

자를 추가하여 조사 실시하고 있다.

〔그림 Ⅱ-2-4〕독일 DJI의 AID:A 조사

2) Database for Institutional Comparions in Europe(CESifo)

CESifo의 Database for Institutional Comparions in Europe(DICE)은 유럽 국

가들의 정책 및 제도들을 비교분석한 자료이다. DICE의 자료는 CESifo 홈페이

지1)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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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2-5〕CESifo 홈페이지

CESifo의 DICE(Database for Institutional Comparions in Europe) 보고서는 

2003년부터 영어로 매년마다 4회씩 발행하고 있다. CESifo DICE Report는 1) 

Forum: 다양한 제도, 정책 이슈, 2) Research Reports: 최신 연구 주제, 3) 

Reform Models: 제도 개혁 등에 대한 추정 연구, 4) Database: 데이터 관련 정

보, 5) News: DICE관련 최신 정보 (컨퍼런스, 출판물 등)으로 다섯 개의 섹션으

로 구성되어 있다.

1) CESifo 홈페이지 http://www.cesifo-group.de/ifoHome/facts/DICE.html



Ⅲ. 선진국들의 영유아정책 및 재정지원 구조 공유: 

국제세미나

본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와 공동으로 「A Global Perspective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mplication on Policy and Public 

Finance」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는 생애초기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

공하고자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 대상과 규모를 꾸준히 확장해 왔고, 그에 따라 

재정투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선진국들의 영유아 교육·

보육 정책 및 정부재정투입 현황을 살펴봄과 동시에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

도 있는 연구내용을 공유하고자 본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연구회 이사장님의 축사와 본 연구소 소장님의 환영사로 시작된 세미나는 크

게 두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첫 번째 세션은 이스라엘의 ‘어린이 친화도

시’ 사례에 관한 특별주제로 진행되었고, 두 번째 세션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독

일, 일본, 호주 등의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전문가 및 연구자들이 각 국가의 정책 

및 재정지원 시스템에 대한 현황과 관련 연구를 발표하였고, 이어서 이들 발표에 

대한 연구자들의 토론과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한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졌다. 

1. 제 1세션: 어린이 친화 도시(Children City) 설립 사례 

해당 세션에는 ‘어린이 친화 도시’로 알려진 이스라엘 홀론(Holon)시(市)의 하

나 허츠만(Hana Hertsman) 부시장이 참석하여, 어린이 중심의 도시 설립 추진 

배경과 진행과정, 그리고 현황까지 매우 귀중한 정보와 축적된 노하우를 공유하

였다. 홀론 시(市)는 270 개의 유아교육기관을 지역별 클러스터로 나누어 관리

하고 있고, 클러스터 별로 30~40개 기관이 속해 있다고 한다. 또한 학부모회와 

지역 고령자를 활용하여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이 지역 유아교육에 참여할 수 있

도록 유도하는 정책 등 어린이 친화 도시 운영을 위한 홀론 시(市)의 다양한 방

안을 소개하였다. 해당 발표에 이어서 전(前) 예루살렘대학(Jerusalem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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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ge) 총장을 역임한 고세진 박사(現 KBS 교향악단 사장)가 이스라엘 체류 

시절 두 자녀를 이스라엘 유아교육기관에 보냈던 경험을 공유하고, 이로부터 이

스라엘 유아교육시스템과 역할이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

하였다. 특히, 이스라엘의 유아교육은 가정교육, 국사교육, 그리고 국가의 가치

관 등을 하나의 선상에 놓고 연결하는 교육을 실현하고 있으나 한국의 유아교

육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림 Ⅲ-1-1〕이스라엘 홀론市, 어린이 친화 도시 사례 발표

2. 제 2세션: 선진국들의 ECEC 재정지원 정책 및 현황

두 번째 세션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독일, 일본, 호주의 영유아 교육·보육 

연구자들의 발표와 함께 그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먼저 일본 세이토구대학

교(Seitoku University)의 미키코 타부(Mikiko Tabu) 교수가 일본의 영유아 교

육·보육 정책과 다른 국가들의 정책을 비교한 연구를 발표하였고, 이어서 본 집

필자가 OECD 국가들의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트렌드를 살펴

보면서 우리나라의 재정지원 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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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 오가와 고베대학교(Kobe University) 교수가 일본의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재정지원 사례를 발표하였고, 이어서 독일 유아·청소년 연구소(Deutsches 

Jugendinstitut, DJI)의 시모네 블로엠(Simone Bloem) 박사가 독일의 영유아 교

육·보육 서비스 구조, 정책 수립 배경, 그리고 재정지원 현황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University of New South Wales)의 

메간 블랙스랜드(Megan Blaxland) 박사가 호주의 해당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과 현황을 발표하였다. 이어 건국대학교 김진영 교수, 한국개발연구원 이영

욱 박사, 국회예산정책처 이채정 평가관 등의 각 국가의 발표에 대한 토론이 이

루어졌다.

〔그림 Ⅲ-2-1〕각 국의 ECEC 정책 및 재정지원 현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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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2〕독일 참석자의 주제발표

3. 국제세미나의 성과

이번 국제세미나에는 영유아 교육·보육 분야 연구자 및 전문가뿐만 아니라 영

유아 교육·보육서비스 제공 기관 종사자 및 관련 전공 대학생들의 관심과 참여

도 매우 높았다. 첫 번째 특별 세션인 이스라엘 홀론 시(市)의 ‘어린이 친화 도

시’ 사례 발표는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

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도시를 설계하고 운영한 노하우에 대한 실제적인 발표

가 이루어짐에 따라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특히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 빈번

하게 발생하고 있는 영유아 양육 환경의 열악한 상황 -예를 들면, 육아지원 기관 

혹은 가정 내에서의 아동 학대, 아동의 교통사고 증가 등- 을 개선하기 위한 정

책 마련에 여러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데에도 큰 의의가 있었다. 

두 번째 세션에서 발표된 여러 국가들의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및 재정지원 

현황을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국가의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및 재정지원에 대

한 최신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다

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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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3-1〕국제세미나 후 참석자 기념 촬영



Ⅳ. 선진국들의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지원 현황

본 장에서는 OECD 국가들의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정책 및 재정지원의 

전반적인 동향을 알아보고 국제세미나에 참석하였던 일본과 호주의 현황에 대

하여 개략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1. OECD 국가 동향

OECD family database(PF 1.1)에 따르면, 가족 보조금은 가족과 아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의미한다. 특히 아동 관련 현금 지원, 서비스 제공, 그리고 이를 

세액 공제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지표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보

조금은 보건과 주거 등에 대하여 가족 단위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현금 보조

금은 현금 수당과 같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아동과 관련해 현금을 지원하

는 것을 포함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러한 보조금은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만 

제공되며, 절반 이상의 국가에서 가족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보조

금을 지원한다. 

[그림 Ⅳ-1-1]에서 볼 수 있듯이, 현금 보조금에 대한 재정 지출은 영국이 가

장 크다.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현금 보조금에 대한 공

공 지출이 GDP의 1.5퍼센트를 상회한다. 그러나 스웨덴과 독일은 현금 보조금

에 대한 지출을 삭감하였다. 반면 일본과 우리나라는 조사기간 동안 지출을 늘

린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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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Family Database(http://www .oecd.org/els/family/database.htm, accessed 

September 05, 2016)에 기초하여 재구성함.

〔그림 Ⅳ-1-1〕재정 지출: 현금보조금(가구, % of GDP)

[그림 Ⅳ-1-2]는 각 국가의 유아기 아동(0-5세)에 대한 재정지출을 보여준다. 

이스라엘, 미국, 한국은 유아 한 명당 20,000 달러에서 30,000 달러를 지출하고, 

프랑스, 핀란드, 독일은 유아 한 명당 60,000 달러 이상을 지출한다. 노르웨이는 

유아 한 명당 98,000 달러 이상을 지출한다. 놀랍게도, 룩셈부르크는 유아 한 명

당 162,000 달러 이상을 지출한다. 회원국 사이의 큰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한국은 가장 적은 재정지출을 보인다. 

자료: OECD Family Database, Chart PF1.6.C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accessed September 05, 2016)에 기초하여 재구성함.

〔그림 Ⅳ-1-2〕영유아(0-5세)에 대한 현금 보조금, 조세감면과 교육·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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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이탈리아, 일본, 한국, 영국은 조사기간인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가정

에 제공하는 현물 보조(서비스 포함)와 현금 보조금에 대해 재정 지출을 늘렸다. 

일본과 한국은 가장 큰 증가를 보였다(그림 Ⅳ-1-2, 그림 Ⅳ-1-3 참조). 

자료: OECD Family Database(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accessed 

September 05, 2016)에 기초하여 재구성함.

〔그림 Ⅳ-1-3〕가구 현물보조(서비스 포함)에 대한 재정 지출(% of GDP)

2. 일본의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지원2) 

본 절에서는 일본의 영유아 교육·보육 시스템을 정리하고 재정지원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영유아 교육·보육 시스템

일본의 영유아 교육·보육 시스템은 크게 두 부문, 유치원(kindergarten)과 어

린이집(day nursery)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우선 유치원은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산하의 기관으로서 공적 학

2) 본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국제세미나 ｢A Global Perspective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mplication on Policy and Public Finance｣에서 발표된 Keiich Ogawa 박사의 

“Public Finance Feasibility on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in Japan”를 요약하여 재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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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public school) 교육 시스템이며,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산하로 운영되고 있다. 

아래 [그림 Ⅳ–2-1]에서 볼 수 있듯이, 3~5세 유아의 절반가량이 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며, 약 40퍼센트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또한 사립기관들이 일

본의 영유아 교육·보육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들 기관

의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현재, 유치원에 다니

고 있는 3~5세 유아 중에서 82.7퍼센트가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으며, 62.2퍼센

트가 사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료: Created by the author based on MIC Bureau of Statistics(2016), MEXT(2015a), and 

MHLW(2015). 본 연구의 국제세미나 자료집 내용 중 Ogawa(2016)에서 발췌함.

〔그림 Ⅳ-2-1〕기관 설립유형별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의 비중(3~5세)

하지만 현재 일본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두 개의 축으로 운영되던 시스템을  

통합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급변하

고 있는 사회·경제적인 상황 - 예를 들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증가하고, 출

산율은 저하되는 상황에서 자녀를 둔 가정들의 소득양극화가 점차 심해지는 것 

- 에서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의 평등한 접근을 꾀하기 위하여서는 유치원과 어

린이집 시스템을 통합하여 단일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이

다(Iwatate, 2015; Kimata & Kaneko, 2015).

최근 일본에서는 이러한 통합을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2012년 제정된 Comprehensive Support System for Children and Child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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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SCC)이 ‘사회보장과 세금시스템 통합 개혁’의 일환으로 2015년 4월부터 시행

되었고, 이 시스템 하에서 ‘통합 영유아 교육·보육센터(Unified Type ECEC 

Center)’가 국무조정실의 관리 하에 공공교육기관 및 복지기관으로서의 단일 지

위를 가지게 되었다.

나. GDP대비 영유아 교육·보육 비용 투자율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공공지출은 GDP 대비 0.1퍼센트에 불과한 수준인데, 

이는 OECD 평균인 0.6퍼센트와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OECD, 2014). 다시 말해서 정부의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재정지원 수준이 

매우 불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연간 영유아 1인당 교육·보육에 

대한 지출액이 5,591 달러(2011년 기준)로 집계되어 OECD 평균수준인 7,428달러

와 비교해 보면 역시 매우 낮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OECD 2014).

Ogawa(2016)가 문부과학성(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MEXT)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공립유치원에 대한 공공지출의 60퍼센트 이상이 임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그림 Ⅳ-2-2 참조). 

  

자료: Ogawa(2016). 본 연구의 국제세미나 자료집.

〔그림 Ⅳ-2-2〕공립 유치원에 대한 공공지출 배분, FY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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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Ogawa(2016). 본 연구의 국제세미나 자료집.

〔그림 Ⅳ-2-3〕공립유치원에 대한 공공지출(중앙 및 지방정부), FY2014

지방 행정 구역인 현(縣)별로 공립유치원에 대한 공공지출 수준을 살펴보면, 

지역별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중앙정부의 지원 수준 역시 편차

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자료: Ogawa(2016). 본 연구의 국제세미나 자료집.

〔그림 Ⅳ-2-4〕영유아 1인당 공립유치원에 대한 공공지출(현(縣)), FY2014



선진국들의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지원 현황  31

다음으로 [그림 Ⅳ-2-5]를 통해 다양한 집단별로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자녀

에게 연간 지출하고 있는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유아의 경우 4,743달러(2014년 기준)인 것으로 나타나 공립유치원에 다니고 있

는 경우 보다 두 배 가량 높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등록비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원하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지방 

행정 기관인 현(縣)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또한 사립유치원에 영유가 등

록한 부모(혹은 보호자)는 지방 정부로부터 ‘Subsidies for Parents/Guardians of 

Children Entering Kindergarten’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부모(혹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해당 영유아의 형제자매 수에 따라 차등 지급 된다.

 

 자료: Ogawa(2016). 본 연구의 국제세미나 자료집.

〔그림 Ⅳ-2-5〕유아교육(유치원)에 대한 연간 가구지출, FY2010 and FY2014

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유아가 등록한 기관의 유형에 

관계없이 제공되는 재정지원에 대한 절차를 표준화 하고 있으며, 둘째, 재정지

원 수준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혹은 보호자)의 소득수준 및 자녀수에 

근거하여 결정된다. 또한 CSSCC는 3세 이하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를 위한 방

안을 수립하였다. 첫째, 중앙정부는 지방자치정부 허가만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의 어린이집(기관), ‘Community-type Childcare Services (Chiiki-gata Hoiku),’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시작하였고, 지방정부는 ‘Community Childcare and 

Child-rearing Support Project(Chiiki Kodomo Kosodate Shien Jigyou)’를 수립·

시행함으로써 다양한 정책 요구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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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주의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지원3) 

본 절에서는 호주에서의 영유아 교육·보육 시스템에 대한 최근의 정책적 변

화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지난 10여 년 간 호주에서는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이 있어 왔다. 특히 호주정부는 Child Care Subsidy(CCS)를 통

해 현재의 상당히 복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보조금 정책을 간소화시키고 

보다 많은 중산층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 영유아 교육·보육 이용 현황

0~5세 영유아의 절반가량이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Brennan and Adamson, 2014), 매우 적은 수의 영아들이 태어난 첫 해에 이러

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용률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동

반 상승하여 4세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 준다(그림 Ⅳ-3-1 참조)4).

자료: Productivity Commission(2014). p. 93 본 연구의 국제세미나 자료집 내용 중 Blaxland(2016)

에서 발췌함.

〔그림 Ⅳ-3-1〕Children’s participation in ECEC

3) 본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국제세미나 ｢A Global Perspective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mplication on Policy and Public Finance｣에서 발표된 Simone Bloem 박사의 “ 

Australia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ubsidies: Increasing Complexity and 

Decreasing Participation”을 요약하여 재정리함.

4) 호주는 5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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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영유아들은 어린이집(long day care)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 

소수의 영유아들이 유치원 혹은 가정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어린

이집은 종일제와 반일제로 0~5세 영유아를 기관에서 돌보는 서비스이다.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취학 전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반면에 유치원

은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운영된다. 즉, 아침반 또는 오후반으로 운

영되거나 오전9시~오후3시 동안 운영되며, 3~5세 유아들이 등록할 수 있다. 

가정돌봄은 자신의 집에서 생후~5세의 자녀를 최대 4명까지 돌보며 일한 교육

자들 네트워크에 의해 제공된다. 가정돌봄 조직(family day care organization)은 

교육자들을 지지하는 동시에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어떤 경우에는 학교에 다니

는 아동에게도 돌봄이 제공된다. 보모와 같은 형식의 가정 기반의 돌봄은 ECEC 

정규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가정 돌봄과 관련해 소수의 몇몇 프로그

램은 아이들의 장애나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다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경우 일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시보육서비스는 보통 중심가에 위치하며, 0~5세 아이들을 위해 짧은 기간 

동안 또는 불규칙한 간격을 두고 매 시간마다 또는 회기마다 돌봄 서비스를 제

공한다. 시간외돌봄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교 일과시간 전후, 

공휴일과 방학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표 Ⅳ-3-1〉ECEC 유형 및 참여 아동 수(2012-2013) 

자료: Blaxland(2016). 본 연구의 국제세미나 자료집.

나. ECEC 보조금

현재 호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ECEC 보조금은 자녀 돌봄 혜택(Child Care 

Benefit; CCB)과 자녀 돌봄 리베이트(Child Care Rebate; CCR)이다. 두 가지 모

두 가정에서의 ECEC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자 고안되었다. 자녀를 가지

고 있는 거의 모든 가정(92퍼센트)은 CCB 또는 CCR에 등록되어 있으며 61퍼센

트는 두 가지 다 받고 있다(Productivity Commission, 2014: 120). 이러한 재정

어린이집(long day care) 863,690 

유치원(preschool) 288,000 

가정돌봄(family day care & In home care) 191,260 

일시보육(occasional care) 13,080 

시간외돌봄(outside school hours care) 462,100 

Tot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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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원은 특히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거나, 원주민 아이들, 낮은 사회 경제적 

지역에 있는 경우를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CCB는 정부에서 자산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CCB 혜택의 

수준은 가족의 수입, ECEC 기관을 이용하는 자녀 수, 2주 동안 기간을 이용하

는 시간, 이용하는 돌봄의 종류, 그리고 자녀의 취학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 

CCB는 미취학 아동에게 시간당 최대 4.24 호주달러까지 지원되며 지원금의 

85퍼센트는 취학 아동을 위한 것이다. 이는 시간당 8 호주달러인 종일돌봄 비용

의 절반 수준이지만, 지급 범위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소득이 낮은 가정과 정부

로부터 소득 지원을 받는 가정은 4.17 호주달러를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가정에서 160,000 호주달러를 벌게 되면 지급 비율은 점점 줄어들어 어떤 

지급도 받지 못하게 된다. 160,000 호주달러는 매우 높은 소득으로 2013~2014년

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서의 연평균 소득은 53,000 호주달러, 중간 값은 

45,000 호주달러로 나타났다(ABS 2015b, Table 4.2). 또한 한부모 가정의 소득은 

36,000 호주달러, 중간 값은 29,000 호주달러였다. 

현재 호주의 보조금 시스템의 장점 중 하나는 모든 가정에서 그들의 고용상태

와 관계없이 1주일에 24시간까지의 CCB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모 모두가 

적어도 주당 15시간을 공부하거나 일하는 경우 가정에서는 50시간까지의 CCB를 

받을 수 있다. 가정에서는 보통 CCB를 그들이 먼저 내야할 요금을 줄이는 서비스

에 직접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을 선택한다(Brennan & Adamson, 2014).

CCR은 부모 모두가 적어도 주당 15시간을 공부하거나 일하는 모든 가정이 

취할 수 있다. CCR은 특히 보조 소득원(second earner)의 ECEC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안되어서 부모 모두가 일을 하거나 공부하는 가정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

다(Brennan & Adamson, 2014). CCR은 CCB와 달리 정부의 자산 조사 결과에 

따르지 않는다. CCR은 직접비(out-of-pocket costs)의 50퍼센트를 커버하는데 이

는 가정에서 CCB 보조금을 통해 직접비 지출을 줄여 온 것과 더불어 ECEC 요

금의 유용성이라고 볼 수 있다. 연간 가정 당 가장 높은 CCR 비용은 7,500 호주

달러이다. 가정에서는 CCB에 대한 자격이 되지 않더라도 CCR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높은 가정일수록 ECEC를 더 많이 이용하며 낮은 비율의 CCB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을 가지기 때문에 그들은 CCR로부터 최대한 혜택을 받는다

(Brennan & Adamson, 2014). CCR 보조금은 격주로 직접적으로 서비스에 지불

되거나, 분기별로 또는 매년 부모에게 직접적으로 지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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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은 CCR이 ECEC 비용을 올리는데 기여하였다고 주장한다

(Brennan & Adamson, 2014; Baker, 2013, Gittins, 2008). 특히 소득이 높고 수

요가 많은 지역에서의 서비스들은 CCR 보조금을 흡수해서 결과적으로 ECEC 

비용이 증가하였다.



Ⅴ.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및 재정 변화

1. 우리나라의 교육·보육 정책 및 재정 변화

가.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의 변천

1) 유아교육 정책 개관

2006년부터 최근까지의 유아교육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표 Ⅴ-1-1>과 

같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 저출산에 대응하는 유아기 국가인적자원개발 전

략 수립의 일환으로 유아교육 발전 종합계획(비전 2010)을 수립하였으며, ‘모든 

유아를 위한 양질의 유아교육 실현’을 ‘2010 유아교육 비전’으로 제시하고, 지금

까지 유아교육 정책의 성과를 검토하고 앞으로의 실천과제를 여섯 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정미라·천세영·신은수·문무경·정명경, 2005). 그러나 유아교

육 발전 종합계획은 일부 사립유치원의 반대로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였다.

이어 2009년 ‘아이가 행복한 미래형 학교’를 비전으로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

담을 경감하고, 질 높은 유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유아교

육 선진화 추진 계획(5개 정책분야, 25개 핵심과제)을 발표하였고(교육과학기술

부 보도자료, 2009. 12. 8), 선진화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유치원 정보공시제, 유

치원운영위원회 등 유아교육의 투명성,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

진하였다. 

한편 2012년 1월 26일에 개정되어 4월 27일에 시행된「유아교육법」에서는 

교과부장관이 5년마다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였고, 이에 

교과부는 2012년 7월부터 유아교육학계, 유치원계 및 관련 분야 전문가, 교과부 

담당자 등으로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수립 TF’와 정책연구진을 구성하여 유

아교육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 하였다(김영옥 외, 2013).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

획은 아이들이 행복한 유아교육의 실현을 비전으로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한다

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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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1〉유아교육정책의 주요 내용 

2) 보육 정책 개관

2006년부터 최근까지의 보육 정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표 Ⅴ-1-2>와 같

다. 2006년 7월 여성가족부에서 공보육 강화를 위한 제1차 중장기보육계획인 

‘새싹  플랜(2006~2010)’을 발표하였다. ‘새싹 플랜‘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영

아 기본보조금 지원 확대, 차등보육료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보육정책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였다.  

2009년 제2차 중장기 보육계획인 ‘아이사랑 플랜’이 수립·시행되었는데, ‘아이

사랑 플랜’은 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새싹 플랜)을 수정하여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으로 개편하였다. ‘아이사랑 플랜’은 

보육료 지원 확대, 양육수당 도입, 어린이집 평가인증 활성화,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 도입 등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였다. 

2013년 설계된 제2차 아이사랑 플랜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최우

선으로 하고,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실현, 참여와 신뢰의 보육 생태계 조성

을 3대 전략으로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3. 12. 31). 제2차 아이사랑 

플랜에는 어린이집의 공공성 강화, 일시 및 시간제 보육 확대, 서비스의 질제고 

등을 위한 정책 등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획(시기) 주요 내용

유아교육발전 

종합 계획

(2006~2010년)

1) 유아교육비 지원

2) 유아학교 체제 구축

3) 유아교육의 접근성 확보 

4) 유아교육 서비스 및 질적 수준 제고

5) 유아교원 전문성 확립

6) 유아교육지원 체제 확립 

유아교육 

선진화 계획

(2009~2012년)

1)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치원 확충

2) 유아교육의 정체성 확립 및 재정지원 확대에 상응한 투명성과 책무성 제고

3) 유아들 모두, 어디에서나 높은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조성

4) 교원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유아교육 서비스 수준 제고

5) 세계 수준의 유아교육 인프라 구축과 공동 활용 체계 구축

유아교육발전 

기본 계획

(2013년~현재) 

1) 유아교육 기회 확대

2) 유치원 운영 효율화

3)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4) 교원의 전문성 및 자긍심 강화

5) 유아교육 지원 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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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2〉보육정책의 주요 내용 

3) 유아교육·보육 정책

가) 제1차, 육아지원정책(2004년), 제2차 육아지원정책 방안(2005년)

육아지원정책을 통합적으로 접근한 최초의 작업은 제1차 육아지원정책이다. 

제1차 육아지원정책은 '미래인력 양성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비전으

로, 출산력 제고 및 우수한 아동육성, 육아비용 경감, 여성취업률 제고,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마련되었다(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2008)5). 2004년 6월에 ‘제

1차 육아지원정책방안’이 발표되었으며, 이어 2005년 5월 ‘제2차 육아지원정책방

안’을 마련하였다. 2006년 6월에 마련된 보건복지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의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새로마지플랜 2010(대한민국정부, 2006)’에 

보육정책 추진방안을 포함시켰으며, 이어 여성가족부는 2006년 7월에 기존의 정

책방향을 보다 구체화한 중장기 보육정책인‘제1차 중장기 보육계획(2006~2010): 

새싹플랜’을 발표하였다(백선희, 2009).

나) 누리과정 도입 및 시행

(1) 만 5세 누리과정 도입·시행(2012년 ~ 현재)

정부는 2011년「만 5세 공통과정」도입을 발표하였다.「만 5세 공통과정(5세 

5)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2008). 안정적 자녀양육 지원체계 구축: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 참여정부 정책보고서(2-26). 

정책(시기) 주요 내용

 새싹 플랜

(2006~2010년)

1) 2010년까지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30%수준까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2) 보육시설 영아 기본보조금 확대 지원

3) 보육시설 차등보육료를 이용자의 평균소득 130%이하까지 확대

제1차 아이사랑 

플랜

(2009~2012년)

1)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

2) 시설 미 이용가구에 대한 양육수당 도입

3) 어린이집 평가인증 활성화

4) 보육전자바우처(아이사랑카드) 도입

5)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보육프로그램, 아동의 건강·영양·안전 등)

6) 5세 누리과정 도입

7)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 도입 등

제2차 아이사랑 

플랜

(2013년~현재)

1) 공공형어린이집 확대 및 공공성 강화

2)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일시 및 시간제보육 공급 확대 

3) 서비스 평가제를 통한 공공투자와 서비스의 질적 수준 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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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6)」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

린이집의 보육과정을 통합해 모든 만 5세 유아들이 새로운 공통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만 5세 자녀를 

보내는 모든 가구에게 유치원의 유아학비와 어린이집의 보육료 지원을 순차적

으로 늘려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도 공통과정 도입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다(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11.05.02). 만 5세 누리과정을 시행함에 

따라 2011년까지 전체 70퍼센트(소득기준)의 가정에 지원하던 비용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아 가정에 확대·지원하게 되었다. 

(2) 만 3-4세 누리과정 확대 시행(2013년 ~ 현재)

만 5세 누리과정 시행에 이어 2012년 정부는 만 3~4세까지 누리과정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3~4세 누리과정 도입계획’을 발표하였는데, 3~4세 누리과

정의 지원 대상, 공통과정 적용, 지원 단가, 재원부담, 기관관리체제는 5세 누리

과정과 동일하다(최은영, 2016). 2013년부터 만 3~4세 유아가정의 소득수준과 관

계없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전 계층에게 비용을 확대 지원하고 있다. 

다) 유아교육·보육 통합 추진(2014년 ~ 현재)

교육부 대통령 업무보고(’13.3.28)7)에서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을 위해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적절한 통합 시기를 결정하도록 논의하였으며, 이에 유아교육과 보

육으로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기 위해 관계 부처, 학부모, 언론, 학계 대표 등

으로 구성된 유보통합실무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은 학부모

의 요구 충족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이해관계자의 갈등요인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면서 ‘14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설계되었다(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14.2.14.). 이에 2014년부터 국무조정실 산하에 유아교육·보육 통합 추진단을 

두고, 유보통합을 위한 단계별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6) 만 5세 공통과정의 명칭을 공모한 결과, ‘5세 누리과정’을 정책 명칭으로 정한 바 있음(2011년 

7월 14일 보도자료).

7) 교육부 대통령업무보고자료(’13.3.28).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 중 누리과정 및 유·보통합 관련 

내용만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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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아교육과 보육 현황 변화 

1) 유아교육 현황 

우리나라 유치원 수는 1990년 8,354개원에서 1995년 8,960개원으로 증가한 이

래 일정 비율을 유지하다가 1998년 「유아교육진흥법」의 개정으로 무상교육이 

법제화되고, 유아교육 선진화 계획의 일환으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립유

치원을 확충함에 따라 2011년 8,424개원에서 2012년 8,538개원으로, 2015년 

8,930개원으로 확대되었다. 2000년 이후부터는 국·공립유치원 비율이 52~53퍼센

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Ⅴ-1-3〉유치원 수 추이: 1990, 1995, 2000, 2005~2015

단위: 개소

자료: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서비스(각 연도). 각 연도별 교육통계연보.

구분 전체 국립
공립

(단설)

공립

(병설)

국·공립 

계

사립

(법인)

사립

(사인)

사립 

계

국·공립 

비율

1990 8,354 1 4,602 4,603 3,751 3,751 55.1

1995 8,960 1 4,416 4,417 4,543 4,543 49.3

2000 8,494 3 4,173 4,176 4,318 4,318 49.2

2005 8,275 3 72 4,337 4,412 516 3,347 3,863 53.3

2006 8,290 3 83 4,374 4,460 609 3,221 3,830 53.8

2007 8,294 3 94 4,351 4,448 503 3,343 3,846 53.6

2008 8,344 3 101 4,379 4,483 511 3,350 3,861 53.7

2009 8,373 3 116 4,374 4,493 504 3,376 3,880 53.6

2010 8,388 3 131 4,367 4,501 498 3,389 3,887 53.7

2011 8,424 3 146 4,353 4,502 454 3,468 3,922 53.4

2012 8,538 3 167 4,355 4,525 469 3,544 4,013 53.0

2013 8,678 3 184 4,390 4,577 470 3,631 4,101 52.7

2014 8,826 3 228 4,388 4,619 493 3,714 4,207 52.3

2015 8,930 3 272 4,403 4,678 500 3,752 4,252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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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1〕유치원 수 추이

취원아 수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 414,532명에서 1995년 529,265명으로 증가

한 이래 약 55만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1년 564,834명에서 2012년 613,749명

으로 크게 증가하여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취원아 수를 국·공립 유치원과 사

립유치원 재원 기준으로 비교해보면, 23.6퍼센트의 유아만이 국·공립 유치원을 

이용하고 사립유치원에서 76.4퍼센트를 수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1990년 

이후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 

〈표 Ⅴ-1-4〉설립유형별 원아 비율 추이: 1990, 1995, 2000, 2005~2015

단위: %(명)

구분
국·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소계

1990 0.02(88) 30.65(127,056) 30.67(127,144) 69.33(287,388) 100.0(414,532)

1995 0.02(80) 21.60(114,300) 21.61(114,380) 78.39(414,885) 100.0(529,265)

2000 0.05(272) 22.36(121,936) 22.41(122,208) 77.59(423,055) 100.0(545,263)

2005 0.05(253) 22.90(124,030) 22.95(124,283) 77.05(417,320) 100.0(541,603)

2006 0.05(253) 22.18(121,071) 22.23(121,324) 77.77(424,488) 100.0(545,812)

2007 0.05(261) 21.82(118,161) 21.87(118,422) 78.13(423,128) 100.0(541,550)

2008 0.05(249) 22.10(118,879) 22.15(119,128) 77.85(418,694) 100.0(537,822)

2009 0.04(231) 23.32(125,305) 23.36(125,536) 76.64(411,825) 100.0(537,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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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기관별 취원율 = (기관별 취원아 수/전체 취원아 수)x10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교육통계서비스(각 연도). 각 연도별 교육통계연보.

〔그림 Ⅴ-1-2〕설립유형별 원아 추이

2) 보육 현황

우리나라의 어린이집은 1990년 1,919개소를 시작으로 2013년 43,770개소로 최

고 수치를 기록하였다. 1990~2000년대는 1,919개소에서 19,240개소로 약 10배가 

증가하였으며, 2010년 어린이집은 38,021개소로 2000년 19,240개소에 비해 약 2

배 증가로 지속적으로 급격한 상승추세였다. 이후 소폭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5년 기준 42,517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990~2010년 동안 매년 평균 

2천개 어린이집이 새롭게 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국·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소계

2010 0.04(236) 23.46(126,341) 23.50(126,577) 76.50(412,010) 100.0(538,587)

2011 0.04(240) 22.28(125,855) 22.32(126,095) 77.68(438,739) 100.0(564,834)

2012 0.04(226) 20.71(127,121) 20.75(127,347) 79.25(486,402) 100.0(613,749)

2013 0.03(225) 21.55(141,827) 21.58(142,052) 78.42(516,136) 100.0(658,188)

2014 0.04(258) 22.68(148,011) 22.72(148,269) 77.28(504,277) 100.0(652,546)

2015 0.04(256) 23.60(161,083) 23.56(161,339) 76.36(521,214) 100.0(68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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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1-5〉연도별 어린이집 설치 현황: 1990, 1995, 2000, 2005~2015

단위: 개소

자료: 1) 보건복지부(2016). 2015년 보육통계. 

      2) 통계청, 어린이집 및 이용자통계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2016년 

8월 1일 인출).

〔그림 Ⅴ-1-3〕연도별 어린이집 설치 현황 추이: 1990, 1995, 2000, 2005~2015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 협동 직장 총계

1990 360 - 39 1,500 -　 20 - 1,919

1995 1,029 928 22 3,175 3,844 -　 87 9,085

2000 1,295 2,010 324 8,970 6,437 -　 204 19,240

2005 1,473 1,495 979 12,769 11,346 42 263 28,367

2006 1,643 1,475 1,066 12,864 11,828 59 298 29,233

2007 1,748 1,460 1,002 13,081 13,184 61 320 30,856

2008 1,826 1,458 969 13,306 15,525 65 350 33,499

2009 1,917 1,470 935 13,433 17,359 66 370 35,550

2010 2,034 1,468 888 13,789 19,367 74 401 38,021

2011 2,116 1,462 870 14,134 20,722 89 449 39,842

2012 2,203 1,444 869 14,440 22,935 113 523 42,527

2013 2,332 1,439 868 14,751 23,632 129 619 43,770

2014 2,489 1,420 852 14,822 23,318 149 692 43,742

20151) 2,629 1,414 834 14,626 22,074 155 785 4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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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용아동은 1990년 48,000명을 시작으로, 2006년에는 약 100만명을 

초과하였고, 2014년(약 149만 7천명)에 가장 많은 이용아동 수치를 나타내었다. 

2014~2015년의 이용아동의 수가 소폭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1995년 293,756명에서 2000년 686,000명으로 5년 사이에 약 40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가장 급격한 증가를 보인 시대였다. 2000년대 후반부터 사

회복지법인과 법인·단체 등의 어린이집이용 아동의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민

간, 가정, 직장 어린이집이용 아동의 수는 매해 증가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전체 아동의 86.5퍼센트가 민간과 가정과 

국공립기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어린이집에 약 51.5퍼센트

(747,598명)으로 가장 많은 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며, 그 뒤로 가정 23.7퍼센트

(344,007명), 국·공립 11.4퍼센트(165,743명) 순으로 나타난다.

〈표 Ⅴ-1-6〉연도별 어린이집 이용 아동 수 변화: 1990,1995, 2000, 2005~2015

단위: 명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총계

1990 25,000 - 1,500 20,000 - 1,500 - 48,000

1995 78,831 77,187 591 92,643 42,116 - 2,388 293,756

2000 99,666 157,993 15,949 336,625 67,960 - 7,807 686,000

2005 111,911 125,820 56,374 552,360 129,007 933 12,985 989,390

2006 114,657 120,551 58,808 582,329 148,240 1,238 14,538 1,040,361

2007 119,141 118,211 55,906 612,484 177,623 1,444 15,124 1,099,933

2008 123,405 113,894 53,818 615,647 210,438 1,491 16,809 1,135,502

2009 129,656 112,338 52,718 623,045 236,843 1,655 18,794 1,175,049

2010 137,604 114,054 51,126 671,891 281,436 1,898 21,901 1,279,910

2011 143,035 112,688 50,676 706,647 308,410 2,286 24,987 1,348,729

2012 149,677 113,049 51,914 768,256 371,671 2,913 29,881 1,487,361

2013 154,465 108,834 51,684 770,179 364,113 3,226 34,479 1,486,980

2014 159,241 104,552 49,175 775,414 365,250 3,774 39,265 1,496,671

20151) 165,743 99,715 46,858 747,598 344,007 4,127 44,765 1,45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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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1) 보건복지부(2016). 2015년 보육통계. 
          2) 통계청, 어린이집 및 이용자통계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2016년 8월 1일 인출).

〔그림 Ⅴ-1-4〕연도별 어린이집 이용아 추이: 1990, 1995, 2000, 2005~2015

3) 유아교육·보육 설치 및 이용 현황 

정부의 유아교육과 보육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의 결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수, 

이용아 수가 주요 정책 시기별로 변화 폭의 차이는 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2년 누리과정 도입 및 양육수당의 확대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이용아 수

는 2012년을 기점으로 확대되었으며, 최근까지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Ⅴ-1-5〕유아교육·보육 설치 및 이용의 변화: 1990, 1995, 2000, 2005~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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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아교육과 보육 재정의 변화 

1) 유아교육 재정

유아교육 재정은 교육부에서 집행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17개 시·도 교

육청에서 집행하는 자체 예산으로 나눌 수 있으며, 교육부의 유아교육 관련 정

책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은 인적자원 운용, 교수-학습 활동지원, 교육복지 지

원, 학교재정 지원관리, 학교교육여건 개설 시설의 다섯 가지 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최은영, 2016). 

〈표 Ⅴ-1-7〉유아교육 지원 사업 구분

  주: 밑줄은 2014년 추가된 사업임. 

자료: 최은영·이진화·오유정(2014). 2014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 60.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인적자원

운용

정규직인건비 공립유치원 정규교직원, 기타 공립유치원 정규직

비정규직인건비 공립유치원 기간제(시간제)교사, 기타 공립유치원 비정규직

교수-학습

활동지원
유아교육진흥

사립유치원 담임수당,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 

사립유치원 단기대체교사 인건비, 사립유치원 운영비,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유치원 정보공시,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유치원 평가, 유아교육 네트워크, 유치원 

종합컨설팅단, 유치원 종합복지서비스, 유치원 수석교사, 

유치원 교원능력개발평가, 학습연구년제 시범운영, 

유치원 교원동아리, 유치원 교원멘토링, 3세대 하모니, 

세대간 지혜나눔, 희망유아교육사, 누리과정 교원연수, 

누리과정 자료보급,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유치원 

교재교구, 방과후과정반 시설환경 개선, 공립유치원 

통학편의 및 운영비 지원, 유치원 시설환경 

개선(공립단설유치원 제외), 유아교육진흥원 운영 및 

관리, 기타 유아교육진흥 사업비

교육복지

지원

누리과정 지원

5세 유아학비 지원(누리과정), 3~4세 유아학비 지원, 

3~5세 방과후과정비 지원, 다문화가정 교육비 지원, 

기타 유아학비 지원 사업비

급식지원 저소득층 유아 급식비 지원, 기타 유아 급식 지원 사업비

학교재정

지원관리
학교운영비지원 공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기타 공립유치원 운영 지원 사업비

학교교육

여건 개선 

시설

학생수용시설 공립유치원 신증설비, 기타 원아수용시설 설립비, 

교육환경개선시설
공립 단설유치원 환경 개선비, 유아교육진흥원 설립비, 

기타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시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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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예산은 2009년부터 항목이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해 연도부터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되고 있다. 2012년 누리과정 도입 이후에는 어린이집 지

원금(누리과정 지원비+운영비)이 포함되어 유아교육 예산은 2001년 2,712억원에

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현재 약 5조 4,000억원 규모에 이르고 있다.

〈표 Ⅴ-1-8〉유아교육 항목별 예산: 2001-2015

단위: 백만 원

  주: 2012~2014년 어린이집 지원이 포함, 2014년은 예산, 그 이전은 결산임.

자료: 1) 유아교육학회(2007). 유아교육백서 2001-2005.

    2) 부산광역시교육청·육아정책연구소(2010). 2009-2010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3) 최은영·김정숙·송신영(2013). 2012-2013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4) 교육부(2014). 유아교육 지원 2013년 결산 및 2014년 예산 현황. 내부자료.

    5) 최은영·이진화·김승진(2015). 2015 유아교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 60.

항목 인건비
유아학비

지원

교재

교구비

기본

운영비
시설비

기타

(목적사업비 등)
계

2001 - - - - - - 271,200

2002 - - - - - - 330,200

2003 - - - - - - 356,800

2004 - - - - - - 456,447

2005 324,762 183,952 6,730 67,721 15,718 38,908 637,790

2006 363,523 293,901 8,777 73,637 23,951 60,431 824,220

2007 414,398 342,593 15,905 82,922 23,905 68,032 947,754

2008 408,896 363,774 23,342 86,362 69,135 60,582 1,012,089

항목 인적자원운용
교수-학습 

활동지원

교육복지 

지원

운영비 및 

교육여건개선 지원
계

2009 470,301 37,686 544,296 183,570 1,235,853

2010 567,573 53,102 667,431 211,912 1,500,018

2011 815,144 46,987 795,008 266,764 1,923,903

2012 720,019 395,261 1,618,939 287,008 3,021,225

2013 685,486 390,702 2,700,581 362,935 4,139,704

2014 897,579 377,710 3,466,699 560,280 5,304,268

2015 - - - - 5,43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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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6〕유아교육 항목별 예산 추이: 2001-2015

2) 보육 재정

2004년 이후 보육 사업은 보육비용 확대,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에 집중

되어 있으며,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서문희·이혜민, 

2014). 예산 사업은 크게 어린이집 운영, 보육인프라 구축,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 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 수당 지원으로 나뉘어져 있다.

〈표 Ⅴ-1-9〉국고 및 시·도 지원 보육 사업

정책사업 세부내용 세부명세

어린이집 

운영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국공립, 법인, 취약보육 담당 교직원

- 보조교사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 대체교사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 농촌보육교사 특별수당 농어촌교사 특별수당 지원

- 영유아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보육료 지원

- 시간차등형보육 지원 시간제보육 이용 영유아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 기능보강 어린이집 증개축, 개보수, 장비비 등 환경개선

- 어린이집 확충
국공립신축 135개소, 공동주택리모델링 

19개소, 장애아전문 2개소, 기자재비: 156개소

보육 

인프라 

구축

- 보육사업관리 보육사업 행정지원 및 홍보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부모 및 영유아에게 종합적인 육아서비스 제공

-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교직원 보수교육, 보육자격관리 관련 운영비지원

- 보육전자바우처 운영
전자바우처운영 및 시스템 기능 개선, 

※보육사업관리 이관

- 보육실태조사 3년마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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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보건복지부(2015). 2016 보육사업안내에서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함. 

중앙정부의 보육재정은 참여정부 초기인 2001년 약 1,700억원 규모였으며, 보

육료 지원 확대가 본격화된 2004년 약 4,000억 원으로 증가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1~2012년, 2012~2013년 무상보육과 양육수당 

지원이 전연령, 전계층 확대됨으로써 그 규모는 더욱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표 Ⅴ-1-10〉연도별 국고 지원 예산 규모: 2001-2015

단위: 백만 원, %

구분
보육시설

운영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보육

인프라

구축

평가

인증

어린이집

지원
양육수당 기타 전체

GDP

대비

비율1)

2001 97,878 66,254 1,220 733 - 3,932 - 546 170,563 0.02

2002 105,164 97,446 2,070 708 - 4,014 - 878 210,280 0.03

2003 169,240 117,143 6,587 1,735 100 4,156 - 978 299,939 0.04

2004 218,693 152,444 20,821 2,627 100 9,155 - 1,157 404,997 0.05

2005 262,243 267,088 50,420 2,763 600 11,511 - 5,466 600,091 0.07

2006 297,193 438,554 34,268 4,488 1,580 14,925 - - 791,008 0.08

2007 382,578 593,605 41,729 4,235 7,378 13,763 - 2,877 1,046,165 0.10

2008 549,747 807,851 24,039 5,658 11,987 14,364 - 10,000 1,423,646 0.13

2009 343,856 1,282,168 21,437 29,787 4,191 15,301 8,100 - 1,704,840 0.15

2010 349,528 1,632,240 9,438 12,181 3,401 55,093 65,664 - 2,127,545 0.17

정책사업 세부내용 세부명세

-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어린이집의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분야 모니터링을 위한 모니터링단 운영

-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어린이집의보조금 부정수급, 아동학대 등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운영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

평가인증운영 및 사무국 지원

어린이집 

지원

- 교재교구비 교재교구비 지원

- 차량운영비 차량운영비 지원

-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 교사겸직원장지원비 교사겸직원장지원비

-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법인어린이집 운영비

- 공공형 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운영비 지원, 사후품질관리

가정양육

수당 

지원사업

취학전영유아 가구 아동 양육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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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통계청의 국내총생산(2010년, 명목)에서 2016년 8월 8일 인출 후 계산함.

자료: 1) 서문희·이혜민(2014).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 증가 추이와 효과: 2004~2014 p 85.

      2) 보건복지부(2015). 2016 보육사업안내. 

〔그림 Ⅴ-1-7〕연도별 국고 지원 예산 규모

〈표 Ⅴ-1-11〉국고 및 시·도 지원 보육예산 현황: 2001~2015

단위: 백만 원, %

구분
보육시설

운영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보육

인프라

구축

평가

인증

어린이집

지원
양육수당 기타 전체

GDP

대비

비율1)

2011 395,023 1,934,611 14,650 16,250 4,975 23,077 89,794 - 2,478,380 0.19

2012 423,153 2,391,291 11,867 15,377 6,026 78,207 102,646 - 3,028,567 0.22

2013 444,463 2,598,219 23,610 26,990 6,668 150,445 880,950 - 4,131,345 0.29

2014 467,111 3,333,028 42,432 18,268 8,600 189,061 1,215,319 - 5,273,819 0.35

2015 496,945 3,056,880 40,233 16,661 9,800 221,707 1,101,768 - 4,943,994 0.32

구

분

국고 

사업비

(A)

시·도 

특별

사업비 (B)

시·군·구 

특별사업

비 (C)

계

(A+B+C)

GDP

대비

비율1)

국고사업대비 

특별사업비

(B+C/A)

누리과정

지원금 

(D)

총계

(A+B+C+D)

2001 360,027 41,755 - 401,782 0.06 11.6

2002 435,517 43,552 - 479,069 0.06 10.0

2003 627,705 156,230 28,081 812,016 0.10 29.4

2004 872,285 143,904 45,544 1,061,733 0.12 21.7

2005 1,322,974 176,464 96,175 1,595,613 0.17 20.6

2006 1,723,613 224,842 89,647 2,038,102 0.21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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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1) 국고지원 사업비는 국고지원사업의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것이고 시·도 특별사업비

는 시·도 특별사업의 시·도 및 시·군·구 예산을 합한 것이며, 시·군·구 사업비는 시·

군·구 고유의 특별사업비임.

      2) 통계청, 국내총생산(2010년, 명목)에서 2016년 8월 8일 인출 후 계산.

자료: 1) 서문희·이혜민(2014).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 증가 추이와 효과: 2004-2014. p. 86.

      2) 유해미·강은진·조아라(2015). 2015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p. 95. 

3) 유아교육·보육 재정 

 유아교육과 보육 재정을 모두 합산하면(표 Ⅴ-1-12 참조), 2001년 약 6,700억 

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누리과정, 무상보육이 전면적으로 확대된 2012년 

GDP 대비 비율 0.75퍼센트로 증가하였으며, 2014년 1퍼센트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수치이다. 

〈표 Ⅴ-1-12〉유아교육·보육 지원 사업 규모의 변화: 2001-2015

단위: 백만 원, %

구

분

국고 

사업비

(A)

시·도 

특별

사업비 (B)

시·군·구 

특별사업

비 (C)

계

(A+B+C)

GDP

대비

비율1)

국고사업대비 

특별사업비

(B+C/A)

누리과정

지원금 

(D)

총계

(A+B+C+D)

2007 2,286,084 292,763 101,169 2,680,016 0.26 17.2

2008 2,944,883 255,883 108,074 3,308,840 0.30 12.4

2009 3,570,376 378,054 132,662 4,081,092 0.35 14.3

2010 4,288,978 483,527 171,298 4,943,803 0.39 15.3

2011 5,018,610 365,775 549,051 5,933,436 0.45 18.2

2012 6,132,183 533,835 625,497 7,291,515 0.53 18.9 455,967 7,747,482

2013 8,222,709 594,743 441,599 9,259,051 0.65 12.6 1,163,894 10,422,945

2014 8,490,800 653,752 416,732 9,561,284 0.64 12.6 1,634,484 11,195,768

2015 7,950,735 1,411,872 235,715 9,598,322 0.67 20.7 1,762,336 11,360,658

구분

보육

(국고와 

지방비)

GDP 

대비 비율

유아교육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GDP 

대비 비율
계

GDP 

대비 비율

2001 401,782 0.06 271,200 0.02 672,982 0.08

2002 479,069 0.06 330,200 0.03 809,269 0.09

2003 812,016 0.10 356,800 0.04 1,168,816 0.14

2004 1,061,733 0.12 456,447 0.05 1,518,180 0.17

2005 1,595,613 0.17 637,790 0.07 2,233,403 0.24

2006 2,038,102 0.21 824,220 0.08 2,862,322 0.30

2007 2,680,016 0.26 947,754 0.10 3,627,770 0.34

2008 3,308,840 0.30 1,012,089 0.13 4,320,929 0.39

2009 4,081,092 0.35 1,235,853 0.15 5,316,945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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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문희·이혜민(2014).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 증가 추이와 효과: 2004-2014 p. 92.

〔그림 Ⅴ-1-8〕유아교육·보육 지원 사업 규모의 변화: 2001-2015

라. 소결

최근 한국의 유아교육과 보육은 선별지원에서 보편지원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을 정책적 목표로 삼고, 양적 확충과 질적 제고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왔

다. 이러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지원의 확대 정책은 교육의 기능적 측면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복지 측면까지 고려

한다는 점에서 당위성이 확보된다(나정, 2013).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제도

적 근거에 대한 논란, 재원 부족 등으로 누리과정 예산편성 및 지원에 대한 정

부와 시·도 간의 갈등이 되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무상의 범위

구분

보육

(국고와 

지방비)

GDP 

대비 비율

유아교육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GDP 

대비 비율
계

GDP 

대비 비율

2010 4,943,803 0.39 1,500,018 0.17 6,443,821 0.51

2011 5,933,436 0.45 1,923,903 0.19 7,857,339 0.59

2012 7,291,515 0.53 3,021,225 0.22 10,312,740 0.75

2013 9,261,001 0.65 4,139,704 0.29 13,400,705 0.94

2014 9,561,484 0.64 5,304,268 0.35 14,865,752 1.01

2015 9,598,322 0.66 5,433,410 0.38 15,031,732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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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정하지 않은 ‘무상 보육’을 통해 국가의 지원이 급속히 확대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지향에 따른 정책 합리성이 정책 확립의 결정기준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하였다(윤희숙·김인경, 2013). 하지만, 누리과정의 시행으

로 영유아기의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고, 지속적으로 유

아교육과 보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정책들이 추진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유아교

육과 보육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정책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

다. 다만, 현재 추진 중인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통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누리과정으로 야기된 갈등의 

해법을 찾고,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2. 독일의 정책 및 재정지원

독일 정부는 교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한 재정지원 

확대에 힘쓰고 있으며,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공공지출의 구성을 보면 보육

비용(child-care spending)보다는 취학 이전 교육비용(pre-primary education 

spending)에 대한 공적 비용 투입이 더 높다. 이는 보육비용에 대한 지출 비중

이 더 높은 우리나라의 비용 지출 구조와 차이를 보이는 바, 우리나라의 재정지

원 구조와의 비교를 통하여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가. 독일 전통적 유아교육보육 및 가족 정책의 맥락 

본 절에서는 독일의 전통적 유아교육보육과 가족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의 가족 및 유아교육보육 정책은 지난 25년 동안 상당한 변화를 겪었으며, 

최근에는 유아교육보육이 독일 복지와 교육제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

기에 이르렀다. 유아를 돌보는 것은 가족의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는 것이 오랫

동안 독일인들의 생각을 지배해 왔다(Riedel & Klinkhammer, 2016). 서독에서

는 대부분의 어머니가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아동이 3세가 되어 유치원에 들어

가거나 6세에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야 노동시장에 재진입 하였고, 그것도 주로 

시간제로 근무했다. 

과거 동독은 사회주의 전통에 따라 국민을 유아기부터 교육하여 사회주의 국

가의 삶을 준비시키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했기 때문에 유아는 태어나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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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관심의 대상이었다. 유아교육과 보육은 어린이가 태어나서 학교에 입학하

기 전까지 전일 기관이 담당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관 중심 유아교육 

및 보육제도가 국가교육제도의 첫 단계였다. 이 제도로 여성(어머니)의 노동이 

가능해졌고, 국가는 어린이 교육을 통해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 동독의 

유아교육보육 참여율이 높은 이유는 여성을 일하는 어머니로 바라보는 사회주

의 시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1950년대 동독이 노동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국가는 종일 유아보육교육을 권장하였고 전액 무료로 지원하였다. 

반면 서독의 전통적 가족 모델은 여성이 가사와 어린이 교육을 책임지고, 남성

은 가족의 생계를 담당하는 것이었다. 연금과 건강보험 수급자격과 같은 사회복

지제도와 생계부양자에게 유리한 세금제도는 남성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여성들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늦은 나이에 재취업하였다. 유아보육과 교육은 주로 가

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관보육, 특히 영유아의 보육에 대한 기관의 역할은 

미약했다. 서독은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이 근간이며, 사회복지는 “보수-협동조

합”과 “가족주의” 복지체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Riedel & Klinkhammer, 

2016). 따라서 어머니의 고용률은 낮으며, 사회복지 수급자격도 일하는 아버지에

게 종속되어 있고, 제공되는 아동복지 서비스 수준이 낮은 것이 서독 제도의 특

징이다 (Oschmiansky, Kühl, & Obermeier, 2014).

        자료: Tietze 외(2013). 주 통계청. 각 연도.

〔그림 Ⅴ-2-1〕0-3세, 3-6세 동독과 서독 아동 참여율(1950-2015)

여성의 교육과 직업적 성취를 주장하는 1970년대 여성해방 운동은 전통적 성

별 역할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교육수준이 높아진 여성인구는 일과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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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조화를 요구했다(Klinkhammer, 2014). 1990년대 후반부터 독일의 가족제

도와 노동시장 환경이 변화를 맞이했다.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로 인구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도입되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유럽 여러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에 반영된 사회투자 전략 변화가 여성의 전통적

인 역할을 바꾸는 요인이 되었다. “지식사회”의 이동으로 인적 자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이것이 여러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와 아동중심 

투자에 대한 정치적 지원이 그 핵심이 되었다(Riedel & Klinkhammer, 2016). 

국제 학생학업 성취도평가 프로그램(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의 첫 결과에서 독일의 15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해 상당히 낮고 교육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현실이 드러났

다. 이를 바탕으로 독일 교육제도의 현황과 미래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고, 이를 

계기로 유아교육보육의 개선과 개발이 더욱 촉진되었다. 그 이후 독일의 유아교

육보육제도의 양/질적 확장을 꾀하는 전면적인 정책혁신 및 개혁이 이루어졌다. 

지난 몇 십 년 사이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은 전체 가족의 1/5 수준으로 감소

했다(Autorengruppe Bildungsberichterstattung, 2016: 5).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

이 부부 모두가 가계수입에 기여하는 “맞벌이모델”로 점차 대체되면서 기관보

육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현재 육아교육보육 서비스와 공급이 상당히 확대되

고, 이와 더불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도가 증가하고 성별 역할이 사라지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어린 어머니의 고용률은 아버지의 고용률보다 낮으며, 

대부분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다. 출산 1년 후 어머니의 전일근무자는 단 4퍼센

트에 불과하며, 출산 후 2년이 지나면 11퍼센트로 소폭 늘어난다.

통일이 된지 25년이 지났지만, 구(舊) 서독과 동독 지역간의 차이가 여전히 

크다. 1세 미만 아이를 둔 어머니의 근무 시간은 두 지역이 비슷하지만, 출산 

후 1년이 지난 후에는 서독지역의 어머니들에 비해 동독지역 어머니들의 주간 

노동시간이 두 배나 길다. 아동 나이가 12살 이상일 때부터 양쪽 지역 어머니들

의 노동시간이 비슷해지며(BMFSFJ, 2014: 39) 보육 서비스 활용 행태 역시 비슷

한 차이를 보인다.

나. 독일의 유아교육보육 제도

여기에서는 독일의 유아교육보육 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독일 유

아교육보육 제도의 다양한 서비스 유형을 소개하고, 서비스 제공 내용과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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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지원, 교육학적 전통의 개요에 대해 알아보았다.

독일에서 유아교육보육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다. 학교에서의 의무교

육은 6세부터 받게 된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정해진 날짜(6월 30일에서 12월 

31일 사이, 주에 따라 다름)에 6번째 생일이 지난 어린이는 다음 입학가능 날짜에 

학교에 가야 한다. 어린이는 주 정부가 주관하는 입학시험을 치러야 한다. 이 시

험에서 입학 자격 여부를 판정하지만, 부모는 자녀 입학을 연기시킬 수도 있다.

1) 서비스 유형

독일의 유아교육보육 서비스는 다양하다. 킨더크리펜(kinderkrippen, 유아방 

또는 주간 탁아소)는 0~3세까지의 유아를 위한 교육보육 기관이다.  3~6세(또는 

학교 입학 연령) 사이의 유아를 위한 교육 및 보육 센터는 킨더가르텐

(kindergarten)이라고 부른다. 최근 몇 년 사이 킨더가르텐은 더 어린 어린이들

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여 0~3세와 3~6세로 나뉘어 있던 기존 프로그램의 

경계가 허물어졌다. 

이처럼 다양하고 혼합된 형태의 육아교육보육 서비스가 생겨났고 모든 연령대

의 유아에게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이 늘어나고 있다. 해당 시설은 혼합연

령학급(3년 이상의 연령대) 또는 단일연령학급(3년 미만의 연령대, 동독에서는 같

은 연령의 아이들로만 구성) 형태로 교육과 보육을 제공한다(그림 Ⅴ-2-2 참조). 

〔그림 Ⅴ-2-2〕독일의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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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반의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 이외에 독일에서 제공되는 또 다른 유아

교육보육 형태로는 가정기반의 가정보육(kindertagespflege)이 있다. 1970년대부

터 가정보육은 민간에서 조직된 서비스에서 공적 보조금을 받아 적절한 자격을 

갖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는 육아교육보육 서비스로 발달했다. 2005년 발효된 

데이케어 확대 법률(Tagesbetreuungsausbaugesetz, TAG)은 0-3세 유아의 공공 

복지를 위해 가정보육과 시설기반 유아교육보육에 동등한 자격을 주는 근거가 

되었다. TAG와 아동 및 청소년 발달 법률(Gesetz zur Weiterentwicklung der 

Kinder- und Jugendhilfe, KICK, 2005)은 독일 가정보육의 지속적인 질적 향상

의 시발점이 되었다. 청소년 복지 사무소(Youth Welfare Office)로부터 재정지원

이나 보육장소를 지원 받거나 또는 인증을 받는 등의 공적 지원을 받으려면, 유

아교육보육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적정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유

아자녀 한 명 이상(최대 5명)을 유아의 집 밖에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씩 3개

월 이상 유아의 부모나 법적 보호자 없이 유급으로 돌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

다(Schoyerer & Weimann-Sandig, 2016). 데이케어 센터(großtagespflege) 수의 

증가와 집 밖에서 서비스 제공자 여럿이 공간을 공유하는 경우(Autorengruppe 

Bildungsberichterstattung, 2016: table C2-14web)의 증가는 계속되는 가정기반 

보육의 전문화 경향을 보여준다.

2)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제공자 

독일에서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제공자는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서비스의 공공 

제공자와 민간 제공자(소위 “자유 제공자”)로 나뉜다. 공공 제공자는 국가 정부 

행정 기관(예: 지방자치단체 또는 아동복지국(Jugendämter))인 반면 민간 제공자

는 대부분 비영리 조직, 협회, 기관, 또는 협동조합이다. 유아교육보육 시설의 

33퍼센트는 공공 제공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64퍼센트는 비영리 민간 제공자

가 운영하고 있다.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 제공자는 전체 서비스의 3퍼센트에 불

과하다(Statistisches Bundesamt, 2016: table T1.1).

비영리 민간 제공자의 대부분은 교회(가톨릭, 신교도)를 기반으로 한 복지 단

체이다. 특히 독일 서쪽 지역의 부모 협동조합이나 협회는 복지 제공자 역할도 

한다. 부모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이유로는 육아교육보육 서비스의 부

족, 기존 서비스에 대한 불만,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디자인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자 하는 의지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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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내 유아서비스 제공, 재정 및 관리 지원은 보완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보완성의 원칙이라 함은 새로운 서비스 기관이 설립될 때 민간인에게 우

선권을 주며, 공공 기관의 개입은 민간 기관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

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4 SGB ⅤIII 참조). 민간 서비스 제공자들은 지원

과 재정교부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서비스의 기획, 사업의 기본적 개념과 조

직에서 폭 넓은 자율성이 부여된다. 민간 서비스 제공자들은 상의하달식으로 위

임된 계약상의 제공자가 아니라 현장 관리의 주된 파트너로 인식되며, 위원회에

도 대표를 파견하고 의사결정 과정에도 참여한다.

보완성의 원칙과 더불어 독일의 유아교육보육 제도는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서비스와 제공자의 다양성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이 원칙은 유아교육보육 서비

스 제공자뿐만 아니라 교육학 개념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5 SGB 

ⅤIII 참조). 

3) 법적 및 재정지원 역량

독일에서 유아 교육과 보육은 공공복지 제도의 한 부분으로 독일 연방과 랜

더(16개 랜더 /연방 주) 및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다. 유아교육보육 제도는 독

일 연방 정부의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n, 

Senioren, Frauen und Jugend, BMFSFJ)의 후원을 받는다. 유아교육보육 제도는 

0세~취학연령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적인 제도이며, 특정 인구를 대

상으로 하지 않는 보편적인 제도이다. 독일 연방 정부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목

적과 원칙을 포함한 법으로 명시된 체제를 정해놓았고, 그 내용은 아동과 청소

년 복지 서비스 법(Kinder- und Jugendhilfegesetz – SGB ⅤIII)에 명시되어 있

다. 아동과 청소년 복지 서비스 법에 의하면 시설 기반 유아 교육 및 보육 서비

스와 가정 보육 서비스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아동이 독립적이고 사회적으로 통합된 인격체로 자라도록 지원한다,

- 가족의 교육과 보육을 지원하고 보완한다,

- 아동 보육과 직장 생활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부모를 돕는다“(§ 22 세부항

목 2 SGB ⅤIII 참조). 

아동과 청소년 복지 서비스 법에 의하면 아동과 청소년 복지 의무를 더 정교

화 하는 작업은 16개 연방 주의 책임이다. 따라서 16개 주 모두 해당 연방 주의 

유아 교육 및 보육을 규제하는 법령을 마련해놓았다(예: 베를린의 어린이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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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 개발 법–Kindertagesförderungsgesetz, KitaFöG). 해당 법률은 서비스의 

품질 요건과 재정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돌봄 교사 대 

아동 비율과 재정지원 방법이 연방 주마다 크게 다를 수 있다. 연방 주는 각 항

목 별 비용부담 주체(주, 지역,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제공자, 부모) 또는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거나, 책임을 배분하고 실행은 지방자치단체에게 맡긴다. 지

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실행 방식 또한 다양하다(Riedel, 2011).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차원의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를 기획하고 집행하며, 

재정지원을 맡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서비스 법은 공공

복지 제공 책임을 청소년 복지 사무소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청소년 

복지 사무소가 해당 행정구역 내의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자와 

관련한 업무를 기획하고 조정하며, 관리감독을 담당한다(§ 69 SGB ⅤIII 참조). 

또한 민간 기관의 서비스 품질 개선도 지원하며, 민간기관이 서비스 수요를 충

족시키지 못할 경우 스스로 서비스 제공자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위에서 설명한 유아교육보육 서비스에 관련한 책임의 배분은 국가 개입주의를 

피하기 위한 공동의 다층적 책임 및 협동적 관리를 기반으로 한다(Riedel, 2011). 

4) 유아교육보육의 교육학적 전통

아동과 청소년 복지 서비스는 법은 그 입법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 법은 어린이의 교육, 보육을 다루며, 이는 어린이의 사회적, 정서적, 신체

적, 정신적 발달과 관련된 것이다. 예비적인 가치와 규칙을 가르치는 것도 여기

에 포함된다. 교육과 보육은 어린이의 나이와 발달단계, 언어와 기타 능력, 생활

환경, 관심과 필요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인종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 

22 Abs. 3 SGB ⅤIII).

이러한 전인적 접근법은 유아교육의 연구와 실제를 기반으로 형성되었다. ‘교

육’은 학교 교육에서의 교육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고, 아동이 적

극적으로 세상, 문화 등의 다양한 측면에 익숙해지는 것에 뜻한다. 이러한 측면

에서 아동의 발달과 배움은 장려하고 조력하여 지원해야 된다. 유아서비스는 아

동이 일상적으로 겪는 세상과 관심사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배움 환경을 조성

하도록 요청 받는다. 아동의 사회적 기술발달은 전통적으로 중시되어 왔다. ‘교

육(education)’과 ‘양육(upbringing)’의 차이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양육’ 개념

은 주로 아이들이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고 가치와 성향을 발달시키는 것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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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관되어 있다. ‘돌봄(care)’ 개념은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안녕을 보

장하기 위해 돌보는 행위를 말한다(Oberhuemer, 2012). 

또 다른 원칙으로는 통합교육 개념이 있다. 즉, 장애가 있는 아동과 없는 아

동이 같은 장소에서 교육과 보육을 받는다. 모든 아이들이 개별 능력이나 사회

적 또는 문화적 배경과 무관하게 같이 배우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다. 

태어나 처음으로 가족 밖에서 교육을 받는 환경인 유아교육보육 환경은 교육과 

사회의 참여에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Schmude & Pioch 2014). 2015년에 총 90,373명의 아동이 통합지원을 받아 유아

교육보육에 참여했으며, 독일의 유아교육보육 주체의 34퍼센트는 통합지원을 받

는 아동 1명 이상을 맡고 있다(Bertelsmann Stiftung, 2015a: 표 84과 59a). 

다. 2000년도 이후 정책 개발

본 절에서는 2000년 이후 유아교육보육 관련 주요 정책의 진전과 변화를 살

펴본다. 몇 차례 법이 개정되고 시행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1

세 유아부터 교육보육에 대한 법적 자격을 갖도록 한 2013년도 법 개정이다.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일에서는 유아교육보육의 질적 및 양적 확장이 정치적 

우선순위이다.

1) 법률 개정 및 시행

1996년도 이후, 모든 아동은 3번째 생일 이후에 반일 유아교육보육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었으나, 3세 미만 아동들에게는 서비스가 극히 제

한적이었다. 독일 정부는 데이케어 확대 법(2005)과 아동보육 재정지원 법

(Kinderförderungsgesetz, KiföG, 2008)을 통과시켜 유아교육보육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확대시켰다. 데이케어 확대 법(2005)은 부모가 직장에 다니거나 어떠

한 형태의 교육 또는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유아교육보육 서비스가 

아이의 복지에 중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지방정부는 0~3세 유아에게 보육 서비

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3년 후 아동보육 재정지원 법이 재정되어 첫 번째 생

일이 지난 모든 유아에게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유아교육보육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부여되었다. 아동보육 재정지원 법에 의하면, 2013년 8월부터 

모든 1세 또는 2세 유아는 유아교육보육 시설이나 가정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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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되면서, 5년 안에 지방정부는 유아교육보육 서비스를 확대해야 했다. 그 

기간 동안 시설 확충과 부모의 보육 과잉수요가 연간 보고서와 조사를 통해 상

세히 모니터링 되었다. 또한 연방정부는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확충을 위해 주와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예산 배정을 하였다(Oiver & Mätzke, 2014). 

2) 양적 확장

아동보육 재정지원 법 통과 후 해당 연령대 유아를 위한 새로운 시설들이 지

속적으로 생겼으나, 시설 수요가 최근에 증가하여 수요와 신규공급 사이에 불균

형이 일어났다(Autorengruppe Bildungsberichterstattung 2016, 표 C3-3A). 아동

과 청소년 지원 통계에 따르면 3~6세 유아가 공공 지원을 받는 유아교육보육 

서비스를 전일제로 제공받는 경우가 증가했고, 기존의 반일제 보육 서비스는 시

대에 맞지 않는 모델이 되었다(Statistisches Bundesamt, 2016:  표 42).

최근 10년 동안 3세 미만 유아의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참여율이 상당히 증가

했다. 상대적으로 보급률이 낮았던 2006년도에는 독일 전역에 30만 개소가 있었

는데, 2015년에는 두 배 이상 증가한 70만 개소가 운영 중이다. 전체 유아교육

보육 서비스에서 가정보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직 낮지만, 지난 10년 사이 3세 

미만 유아의 가정보육 수가 3배 증가했고, 2006년부터 2015년 사이 3세 미만 아

동의 유아교육보육 참여율은 14퍼센트에서 33퍼센트로 증가했다. 그러나 서독지

역과 동독지역 사이의 차이는 아직도 현저하다(그림 Ⅳ-3-1 참조).

     자료: Autorengruppe Bildungsberichterstattung(2016). 표 C3-7web.

〔그림 Ⅴ-2-3〕0-2세 아동 유아교육보육 참여율 동향(독일/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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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3-5세 아동 수 증가와 3세 미만 아동의 유아교육보육 서비스의 공급

부족, 독일 국내로의 난민 유입 등으로 인해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확장이 더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Autorengruppe Bildungsberichterstattung, 2016: 7).

3) 보육 담당 인력의 전문화

독일에서는 유아교육보육 시설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 분야의 일자리가 빠르

게 증가하기 시작했다(Rauschenbach & Schilling, 2016). 최근의 관련법 개정도 

이러한 경향에 기여했다. 특히 1996년도에 제정된 3세 이상 아동에게 유아보육

교육 서비스를 보장하는 법과 2013년도부터 그 권리를 1살 유아에게까지 확대

하는 법이 큰 영향을 끼쳤다. 1990/1991~2015년 사이 보육인력이 78퍼센트 증

가하여 총 642만 3천명이며, 특히 2006년도 이후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그림 Ⅴ-2-4 참조). 인력 규모를 보면, 독일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고용부

문은 유럽에서 규모가 가장 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가장 동질적

인 인력구조를 가지고 있다(Rauschenbach & Riedel, 2016). 

대부분의 보육인력(70퍼센트)은 국가가 인정하는 교육관련 학위(staatlich 

anerkannte/r Erzieher/in) 취득자로 해당 학위는 시간제나 전일제 또는 실습위주의 

다양한 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전문대학(소위 Fachschulen für Erzieher/innen)의 

4년제 프로그램에서 취득이 가능하다.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 2011에 따르면 교

육자는 레벨6에 해당한다. 또 다른 종류의 특화된 학교(berufsfachschulen)는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일할 자격(kinderpfleger/in)을 주는 예비교사 훈련을 제공한다. 독

일 유아교육보육 센터의 보육 인력의 13퍼센트는 이러한 단기 프로그램을 통해 자

격을 취득했다(Oberhuemer, Schreyer, & Neumann 2010: 181ff.). 국제표준교육분류 

(2011)에 따르면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위는 레벨4에 해당한다.

2004년부터 유아교육보육 센터에 보육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

는 대학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다. 2013년에는 53개 대학에서 70여개의 학사 프로

그램이 개설되었다. 2013년- 2014년 사이 유아교육보육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교

육 담당 인력 중 학사 학위 소지자 수가 거의 두 배인 3,040명이 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학사학위 소지자 비율은 전문대학교(fachschulen)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인력 수에 비하면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 현재 교육 담당 직원과 센터 대표 중 

단 5퍼센트만이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다(Autorengruppe Fachkräftebarometer, 

2014: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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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에 교육담당 인력 중 2/3이 시간제로 근무했고, 대부분이 일주일에 

21-32시간 일했다. 지난 16년 동안 시간제 근무자 비율이 12 퍼센트 포인트 증

가했다(KJH 2016). 유아 교육과 보육은 주로 여성들이 종사하는 분야이지만, 최

근에 남성들에게 매력적인 분야가 되도록 유아교육보육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도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기준으로 보육 인력과 센터 대표 중 남

성 비율은 5퍼센트에 불과하다(Autorengruppe Fachkräftebarometer, 2014: 26).

가정보육의 법적 동등화와 확대로 인해 유아 돌보미 인력수요가 증가해왔다. 

가정보육은 규제를 받지 않으며 돌보미 업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정식 자격증

도 없다(Schoyer & Weimann-Sandig 2016; Heitkötter, Heeg, & Wiemert, 2012). 

기본 자격 과정만 수료(160시간)하면 보육업무가 가능하며, 돌보미 인력의 절반 

정도(49퍼센트)가 160시간 또는 그 미만의 자격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 교사자격증을 가진 보육인력은 31퍼센트이며, 보육과 관련한 자격

을 갖춘 인력의 비율은 2006년 33퍼센트에서 2014년 5퍼센트로 감소했다

(Autorengruppe Fachkräftebarometer, 2014: 87).

자료: Autorengruppe Bildungsberichterstattung(2016). 표 C3-7web.

〔그림 Ⅴ-2-4〕유아교육보육 센터의 교육 담당 인력 수, 2006-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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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인력에 대한 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문대학교(fachschulen)는 규

모를 늘렸고 유아 교육 및 보육 분야에 진입하는 다양한 길이 생겨났다(예: 더 

낮은 입학 요건, 또는 특별 예비자격이 있는 경우 수업 기간이 단축된 과정). 그 

외에도 유아교육보육 분야에 재진입하는 인력으로 수요가 충족되었다.  최근에

는 신입인력의 증가비율이 높으며, 신규인력과 재취업 인력이 교사 대 아동 비

율을 개선시키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신규인력의 경우, 

임시직으로 고용되고 있다(Meiner-Teubner & Schilling, 2015).

독일의 보육인력 급여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유

아교육보육 인력의 급여는 평균 17퍼센트 인상되었으나 인상분은 같은 기간의 

물가인상분과 일치해서 실질 소득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2010년도 평균 세

전 월 급여액은 2,630유로이다(Autorengruppe Fachkräftebarometer, 2014).

라. 보육 이용 행태

2015년 3월 현재, 3세 미만 아동 중 693,343명은 유아교육보육서비스, 

593,639명은 시설기반서비스, 99,704명은 가정보육서비스를 받고 있다. 2015년

도 보육 서비스 이용률은 33퍼센트이며, 동독과 서독 지역 간의 격차는 아직

도 크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비율이 서독에서는 28퍼센트이지만, 동독

지역(베를린 포함)은 52퍼센트이다(Autorengruppe Bildungsberichterstattung, 

2016: 표 C3-1A, C3-2A).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독일 연방 주들 사이에도 차이가 

커서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의 경우는 26퍼센트인 반면 작센 안할트는 58퍼센트

이다(Autorengruppe Bildungsberichterstattung, 2016: 표 C3-13web). 

2세 아동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61퍼센트로 1세 아동의 36퍼센트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독일에서 1세 미만의 아이를 가족 밖에서의 보육하는 것은 아직

도 드문 일이기 때문에 1세 미만의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이용률은 겨우 3퍼센트

다. 2015년 현재 95퍼센트의 3-5세 유아가 유아교육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Autorengruppe Bildungsberichterstattung, 2016, 표 C3-2A). 가정 보육에 참여하

고 있는 유아의 비율은 지역에 따라 1퍼센트에서 11퍼센트까지 차이를 보이지

만, 시설 기반 보육에 비하면 확실히 적다. 평균적으로 3세 미만 유아의 가정 보

육 이용률은 5퍼센트를 밑돈다(Autorengruppe Bildungsberichterstattung, 2016: 

table C3-13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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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보육 서비스 이용시간은 3세 미만 유아 중 37퍼센트가 하루 7시간 

이상씩 시설이나 가정에서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고, 3-6세 유아 중 47퍼센트가 

하루 7시간 이상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utorengruppe 

Bildungsberichterstattung, 2016: 표 C3-4A, C3-9web). 

보육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는 법이 도입되었지만, 실제로 이를 이용하는 데

는 불평등이 따르고, 사회적 계층의 영향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을 

받고 이민자 출신이 아닌 어머니의 자녀들이 그와 반대되는 배경을 가진 어머

니의 자녀들보다 유아교육보육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3세 미만의 

유아에서 이런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2015년 기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해외에서 태어난 이민자 경우 3세 미만 자녀의 유아교육보육제도 이용은 22퍼

센트인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의 자녀들은 38퍼센트가 유아교육보육제도 혜택

을 받고 있었다. 3-6세 자녀의 경우, 이민자 자녀는 90퍼센트가 보육서비스를 이

용하고 있고 이민자 출신이 아닌 자녀들은 97퍼센트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어 

그 차이는 줄어들었으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민자 자

녀가 유아교육보육제도를 이용하는 추세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3

세 미만의 유아에서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Statistisches Bundesamt, 2015)8). 

2015년 현재 유아교육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3세 미만 유아 중 부모의 최종

교육수준이 국제표준교육분류 레벨2는 15퍼센트, 레벨3은 27퍼센트이며, 부모가 

학사학위 소지자는 38퍼센트이다. 부모 학력에 따른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유아교육보육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저학력 부모의 자녀 비율이 

2013년에서 2015년 사이 2퍼센트 포인트 감소한 반면,  고학력   부모(국제표준교

육분류 레벨3)의 자녀는 4퍼센트 포인트 증가했고, 학사학위 소지자 자녀 비율은 

7퍼센트 포인트 증가했다(Autorengruppe Bildungsberichterstattung, 2016: 60). 

마. 유아교육보육 재정지원

독일의 유아교육보육 재정지원 제도에 대한 자료가 제한되어 있어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 관련 내용을 설명한다. 데이터 수집과 보고의 중심에는 연방 주와 각 주

에 소속된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그러나 유아교육보육의 재정지원에 참여하는 주체

는 그들만이 아니다. 그 외에도 연방 정부,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부모가 있다. 

8) https://www.destatis.de/DE/ZahlenFakten/GesellschaftStaat/Soziales/Sozialleistungen/Kindert 

agesbetreuung/Tabellen/Tabellen_BetreuungsquoteMigrationshintergrund.html에서 인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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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합 재정지원 구조

독일의 유아교육보육 비용을 가장 많이 부담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 공

공 및 민간 비용의 약 절반 정도를 책임진다.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적으로 사회

적 서비스와 돌보미 서비스를 책임져왔으며 유아교육보육 서비스도 여기에 포

함된다. 종래 가정 외 보육이 필요한 소수의 가정만을 지원하다가 이제 그 대상

이 거의 모든 가정으로 확대되면서 지방 정부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지방 정부 중 상당수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예산부족에 시달려 왔다. 

주 정부는 유아교육보육의 전체 재정 중 26퍼센트를 부담한다. 주 정부는 재

정지원뿐만 아니라 해당 유아교육보육 관련법에 따라 재정지원 비율을 정하고 

공동출자 방법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다. 연방 주와 지방자치단체의 보

조금 관련 규정은 주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 재정지원 모델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 그 중 하나는 연방 주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운영비용을 동등하게 부담

하는 모델(예를 들어, 바이에른의 경우 주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용의 80퍼센

트를 부담하고, 노르드라인베스트팔렌은 30퍼센트를 부담한다), 주에서 정해진 

금액을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요를 기반으로 추가 부담하는 방식(예를 

들어, 작센, 작센안할트, 슐레스비히 홀스타인) 또는 확정금액을 주가 부담하면

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금액을 보조해주기로 보장하는 방식(튀링

겐)이 있다(Stern외, 2015). 

유아교육보육 제도는 가장 중요한 재원인 공공재원과 더불어 서비스 제공자

와 부모가 부담하는 수업료와 기타 요금 등을 포함한 민간재원으로 운영된다. 

독일에서 유아교육 관련 총 재원 중 24퍼센트가 민간재원이며, OECD 국가의 

민간재원 비율 평균(19퍼센트)과 비슷한 수준이다(OECD, 2016: 표 C2.3). 

2010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민간 비영리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제공자가 운

영하는 시설인 경우 전체 비용의 7퍼센트 정도를 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하고 있

다. 공공시설과 영리시설 등 모든 육아교육보육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시킬 경우 

그 수치는 5퍼센트 미만으로 떨어진다. 전체 지출에 대한 다른 분담금은 기업, 

단체, 협회 등의 기부금으로 전체 지출의 1퍼센트 정도를 차지한다(Bertelsmann 

Stiftung, 2015a: 7). 

공공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제공자의 지출에서 부모가 분담하는 비율에 대한 

자료는 구할 수 있었으나, 민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부모가 부담하는 기여

금과 수업료에 대한 신뢰할만한 자료는 구할 수가 없었다.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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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중 부모가 부담하는 비율이 주에 따라 7퍼센트에서 24퍼센트까지라고 추

정되나, 그 평균은 15퍼센트를 웃도는 것으로 예상된다(Bertelsmann Stiftung, 

2015a: 21). [그림 Ⅴ-2-5]는 2013년에 유아교육보육 서비스의 비용의 주체별 분

담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자료: Autorengruppe Bildungsberichterstattung(2016). 그림 B3-3A.

〔그림 Ⅴ-2-5〕유아교육보육의 재정 구조, 2013(총 비용의 %)

최근 10년 사이 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재정지원 방식에도 변화가 있었다. 

2006년 이후 연방정부가 유아교육보육에 정기적인 재정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으

나, 3세 미만 아동에게도 유아교육보육 서비스를 지원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아교육보육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2008년에서 

2014년까지 총 54억 유로를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는 유아교육보육 

재원의 2-5퍼센트만 기여한 것으로 추정되며, 그것 또한 2014년 이후에는 감소하

였다.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제공자의 기여분은 점차 감소하여, 몇몇 연방 주에서

는 더 이상 기여를 요구하지 않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육 

서비스가 확장된 2006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연방 주 사이의 재원 분담이 일부 

조정되었으나, 연방 주들 사이에 명확한 방향은 없다(비교: Bertelsmann Stiftung, 

해당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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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적 예산의 개발

2014년도 독일의 유아 교육 및 보육을 위한 공공 및 민간 지출은 총 251억 유로

이며, 이는 GDP의 0.9퍼센트를 차지한다(Autorengruppe Bildungsberichterstattung, 

2016: 235). 2010년에서 2014년 사이 유아교육보육 관련 총 지출은 193억 유로에서 

251억 유로로 증가하였으며, 2005년에는 113억 유로 수준이었다(Autorengruppe 

Bildungsberichterstattung, 2016: 표 B3-2A). 연방정부,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3세 미만 유아를 위한 유아교육보육 기관을 늘이고 돌봄 시간도 늘렸기 때문에 

지출규모가 증가한 것이다. 다음 표는 유아교육보육을 포함한 교육 관련 연간 

예산과 GDP에서 해당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준다. 

〈표 Ⅴ-2-1〉유아교육보육 예산, 2010-2014, 총 지출과 GDP %

자료: Autorengruppe Bildungsberichterstattung(2016) 표 B3-2A. 

3세 미만 유아에게 유아교육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연방 주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2015년과 2016년에는 연간 8억 4천 5백만 유로를 투자하고 2017년과 2018년에

는 연간 9억 4천5백만 유로를 투자할 것을 약속했다9).

3) 아동 당 지출 

독일 연방 주들을 비교해보면 주마다 6세 미만 아동 당 지출 수준에 큰 차이

를 보이고 있다. 이 지표는 연방 주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출만 고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모의 분담금이나 연방 정부의 보조금은 제외). 그리고 자체 세수

9) http://www.fruehe-chancen.de/ausbau/investitionsprogramme에서 인출함.

 지출

2010 2011 2012 2013 2014 2010 2011 2012 2013 2014
10억 유로 GDP 퍼센트 

국제표준교육분류에 따른 교육예산 157.9 161.7 164.0 168.2 171.8 6.1 6.0 6.0 6.0 5.9

공공 및 민간 교육기관 지출 138.0 141.3 143.9 148.1 151.7 5.4 5.2 5.2 5.3 5.2

국제표준교육분류 0–유아교육 19.3 20.3 21.8 23.9 25.1 0.7 0.7 0.8 0.8 0.9

3세 미만 아동을 위한 지출 5.8 6.4 7.0 8.1 / 0.2 0.2 0.3 0.3 /

3세~취학 전 아동을 위한 지출 13.4 13.9 14.8 15.8 / 0.5 0.5 0.5 0.6 /

국제표준교육분류 1~4

–학교와 이에 상응하는 교육기관

85.6 86.2 86.4 87.6 89.6 3.3 3.2 3.1 3.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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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충당해야 하는 경상비와 자본비를 포함하고 있다. 2012년도 자료가 이용 가

능한 가장 최신 데이터다. 독일 연방 주와 지방자치단체는 6세 미만 아동 1명당 

4,119 유로를 지출했고, 주에 따라 지출이 3,400유로에서 5,200유로까지 차이를 

보였다. 동독지역의 평균 아동 당 지출(4,423유로)이 서독지역(4,023유로)보다 더 

높았다. 지출 금액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유아교육보육 서비스를 

받고 있는 유아의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아동 당 지출이 늘어난다. 또 

교사 대 아동비율이 낮을수록 지출은 늘어난다. 연방 주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정

보육과 시설기반 유아교육보육의 비율 또한 비용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왜

냐하면 가정보육이 일반적으로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유아교육보육 재원마련에 

서비스 제공자와 부모의 참여도 역시 연방 주와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지출 

수준에 영향을 끼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은 연방 주가 투자를 많이 하여 

주 내에 유아교육보육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면, 그렇지 못해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수요를 맞추기 위해 공급을 늘려야 하는 주들에 비해 투자 수준이 낮다

는 것이다(Ländermonitor Bertelsmann Stiftung, 2015: 218).

4) 재원조달 메커니즘

가) 시설 기반 유아교육보육 재정지원

모든 연방 주에는 지출 종류와 다른 연령대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용되는 재

정지원 메커니즘이 몇 가지씩 있다. 유아교육보육 제도에 재원을 배분하는 방식

에는 각기 큰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연방 주는 지역 사회와 지역의 복지 

서비스 제공자 양쪽 모두에게나 어느 한쪽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제공자를 직접 지원한다. 경제학자들은 지원 접근법을 공급자(object) 보

조와 소비자(subject) 보조 두 가지로 구분한다. 공급자 보조는 유아교육보육 서

비스 제공자를 지원하는 것이고 소비자 보조는 유아교육보육 수요자를 보조하

는 것이다. 실제로는 혼합된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독일에서 과반 이

상은 “소비자와 관련된 공급자 재정 지원” 형태를 보인다. 따라서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제공자들은 재원 유아 수에 따라 공적 재정 지원을 배정받는다. 베를린, 

함부르크와 같은 일부 주와 지방자치단체는 바우처 형식 등을 통해 특정 용도

만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를 직접 지원한다. 특정 표적 인구에 도달하여 지원

할 수 있다면 소비자를 지원하는 접근이 공급자를 지원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여겨진다(Spieß, 20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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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메커니즘은 4가지 기본 원칙으로, 1)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의 일

환으로 포괄적으로 배분, 2) 유아 인원 수 또는 유아교육보육 시설의 정원수에 

따른 종합적인 배분, 3) 유아 1명 당 수요 기준 배분(바우처 제도), 4) 비용관련 

배분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 재정조정제도의 틀 안에서 시설기반 

유아교육보육의 재정지원 하에, 지방자치단체로의 포괄적인 배분 또는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주는 바덴뷔르템베르크, 튀링겐, 베를린, 브레멘이 있으며, 일

부 연방 주에서 도입하여 유아교육보육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두 번째로 유아 인원 수 또는 보육 시설의 정원에 따른 배분 메커니즘은 8개

의 연방 주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일부(또는 

추가로) 지역의 청소년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한다. 12세까지의 아동 인원

수대로 일시불로 지급하는 방식에서부터 전일제 이용 아동 수대로 배분하는 방

식까지 실행 방법은 다양하다.

세 번째로, 유아 1명 당 수요 기준 배분 방식은 유아교육보육 서비스의 이용 

정도와 아동 관련 특성(나이, 이민자 여부, 장애 여부)을 둘 다 또는 어느 하나만 

고려한다. 즉, 아래 언급된 비용관련 배분과 달리 정액이 지급된다는 뜻이다. 일

반화의 정도가 다른 여러 형태가 있다. 수요 기준 배분 방식의 특별한 형태로는 

바우처가 있다.

마지막으로 비용관련 배분은 각 서비스 제공자의 실제 비용에 초점을 맞추며, 

이 비용의 특정 비율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건비의 일부를 부담하

거나 운영 또는 재료비와 투자비용 둘 모두 또는 어느 하나의 일정 비율을 연

방 주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부모나 보육시설 운영자가 부담하지 않는 추가 비

용은 지방자치단체나 해당 지역의 공공 청소년 서비스 제공자가 지원해야 한다.

연방 주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제공자들 사이의 직접

적인 관계에 존재하는 재정지원 체계는 크게 두 가지로 단순화할 수 있고, 이 

체계가 절반가량의 연방 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유아 1명 당 수요 기준 또는 보

육시설의 정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특정 기준(예: 이용 기간, 아동의 특성)을 

근거로 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시불로 지급되며, 모든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동일

한 기준으로 배분된다. 일시불로 충당되지 않는 금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

는 경우가 많으며, 총 재정 지원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연방 주의 부담 비율을 

각 주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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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관련 배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서비스 제공자의 인건비, 운영

과 투자비용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의 일정 비율을 부담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부

담해야 하는 비용의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연방 주가 제시하거나, 지방

자치단체나 공공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제공자 명확한 규정을 만들도록 한다. 일

부 연방 주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 또는 지방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비율이 

고정되어 있고, 나머지 액수는 부모가 부담하도록 한다. 또 다른 주에서는 서비

스 제공자나 부모 분담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금액의 전체 또는 부분을 지방자

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나) 가정보육 재정지원

가정보육 지출은 연방 주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투자 분야가 되었다. 2014년 

독일 전국에서 가정 보육에 지출된 금액이 8억 7,600만 유로에 달했다. 이 금액

은 1년 전 7억 4,300만 유로에 비해 18퍼센트 증액된 것이며, 같은 기간 가정보

육 규모는 1퍼센트 증가에 그쳤지만, 보육인력의 근무 시간과 보육 시간은 3.3

퍼센트 늘어났다. 해당 지출은 가정보육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모든 공공 지출

을 포함한다. 이 금액에는 청소년 복지 사무소의 보육인력을 위한 비용분담뿐만 

아니라 청소년 복지 사무소 내에서 보육인력 인증, 보육장소 지정, 전문 상담 

업무 등을 수행할 추가 인력 배치에 따른 인건비도 포함한다. 가정보육 비용에

서 상대적으로 큰 비율이 보육인력 수당 이외의 항목으로 지출된다.

계약으로 합의된 근무시간과 위에 언급된 여러 형태의 지출을 근거로, 2014년 

기준 보육 1시간 당 공공비용은 아동 1명 당 4.54 유로로 계산되었다. 서독 지

역의 비용(4.94유로)이 동독 지역(2.91유로)에 비해 상당히 높다. 2011년에 비하

면 평균 1.21유로 증가하였다. 시간당 증가액도 서독 지역(1.32유로)이 동독 지

역(0.58유로)보다 높았다. 그러나 연방 주에 따라 2.11유로에서 5.53유로까지 그 

차이가 상당했다. 대체로, 가정보육이 중요한 투자 분야가 되었다는 것을 데이

터가 보여주고 있다(Schilling, 2016). 

5) 부모 분담금 

앞서 강조된 바와 같이, 부모는 독일의 유아교육보육에서 주요 비용부담주체

이다. 부모의 분담 금액과 분담금이 규제되는 방식은 보육 서비스 이용 행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유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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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부

모의 분담금에 대한 규제는 가족에게 분담금이 재정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

정되어야 하며, 그것이 아동의 유아보육교육 서비스 이용을 막는 요인이 되어서

도 안 된다. 아동과 청소년 복지 법률(KJHG § 90, 1)에 의하면, 보육비는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 수와 부모의 소득 그리고 이용 시간에 따라 차등 분담

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보육 서비스 제공자들이 실제 보육요금을 결정할 수 있

다. 일부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저소득 가정의 경우, 보육료 일부 또는 전액을 

공공 청소년 복지 서비스가 부담할 수 있다.

부모 분담금은 연방 주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베를린과 노르드라인베스

트팔렌의 부모 분담금이 가장 낮고 부모가 전체 비용의 1/4을 부담하는 슐레스

비히 홀스타인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의 분담금이 제일 높다. 일부 연방 주

는 부모 부담금 전액면제를 규제하지만, 그 대상이 대체적으로 특정 연령대나 

유아교육보육 참여도에 한정되어 있다. 

더 나은 접근성과 높은 참여율을 위해 유아교육보육 서비스를 입학 바로 전

해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화 하는 것은, 그다지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거의 모든 어린이들이 입학 직전에는 유아교육보육 환경에 참여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낮은 연령대 유아들을 대상으로 무료 유아교육보육 서

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육서비스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Bertelsmann 

Stiftung, 2015a: 9). 연방 주와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제공자, 이용 시간, 부모 소

득 등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독일 유아교육보육 평균 부모 분담금을 추산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계소득 연계 체계를 설명하기 위해 뮌헨의 사례를 살펴보겠다. 뮌헨 지원 

공식(The Munich Support Formula)은 뮌헨 시내의 모든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에게 추가 재정 및 기타 지원을 제시한다. 부모의 연 소득이 6만 유로를 넘지 

않으면 부모 분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부모가 사회보장수급자이거나 실제 

소득이 1년(역년) 사이 크게 감소했거나 1만 5천 유로 미만이어도 감면 대상이

다. 0-3세 유아의 보육비는 부모 소득에 따라 0에서 421유로이며, 3세에서 취학 

전까지는 0에서 202유로다. 수업료 외에 부모는 급식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그

것 또한 소득 수준에 따라 감면 받거나 아예 면제받을 수 있다10). 

10) https://www.muenchen.de/rathaus/Stadtverwaltung/Referat-fuer-Bildung-und Sport/Kinder 

tageseinrichtungen/Gebuehren-und-Entgelte/Zentrale-Gebuehrenstelleinformiert.html#Elternen

tgelte%20in%20Einrichtungen%20in%20der%20MFF에서 인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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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독일 재정지원 시스템 비판 

현재의 유아교육보육 재정지원 시스템은 적절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도전이 

여러 차례 있었고 논쟁적 토론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첫째, 유아교육보육의 비용과 혜택이 제도의 다른 레벨에서 일어난다는 비판

이 오래 전부터 있었다. 5장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지방정부가 유아교육보육 재

정지원에 가장 큰 분담금을 내고 있다. 하지만 금전적으로 보면 지방정부가 가

장 낮은 투자 회수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연방 정부보다도 연방 주와 사회보장

제도가 사회 공헌과 소득세를 통한 수익 증대의 혜택을 우선적으로 누린다. 이

에 따라 연방 정부와 기타 경제적 주체들이 제도의 재정적 지원에 더 깊이 관

여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졌다. 

독일의 재정헌법은 연방으로부터 지방정부로의 직접적 재정지원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유아교육보육 기금”을 마련하는 것도 제안되었다. 이를 통해 연

방 정부, 연방 주, 지방 정부와 고용 부문이 유아교육보육 재정지원을 나눌 수 

있도록 할 것이다(Sell, 2013).

소비자 재정지원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유아

교육보육 공급 주체를 지원하는 대신 부모를 지원하여, 그들이 바우처로 보육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제도의 개념적 기초는 2001년도에 

처음 제안되었다. 연방 정부가 부모들을 지원하는 동시에 연방 주나 지방자치단

체에 자원을 배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연방 어린이 또는 가족 은행” 의 개

설 가능성이 고려되었다. 이러한 제안을 연방 가족부와 과학자문위원회가 긍정

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연방 주와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로 인하여 실행되지는 못

했다(Stöbe-Blossey, 2012: 93). 

둘째, 아동 당 지출 비교에서 볼 수 있듯이 16개 연방 주 사이에 재정지원 약

속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교사 대 아동 비율 등의 구조적 질 지표

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다른 한편으론 유아교육보육 부모 분담금액에도 차이

가 크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일부 연방 주에서는 부모가 보육비로 소득 중 

유의미한 금액을 지불하지만 다른 주에서는 유아교육보육 서비스를 무료로 제

공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독일 전역의 생활 여건을 비슷하게 만든다는 원

칙을 위배하는 큰 문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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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각 지방 정부의 경제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육아보육교육의 재정 지

원과 확대에 대한 약속도 다르다. 3세 미만 아동을 위한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확대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보육 확대와 관련된 지역간 규모와 속도 차이는 국

내총생산(BIP)에 기록된 지역의 ‘부’와 상관관계가 있다(Hüsken, 2011: 63f.). 그 

결과 가난한 지역의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제공이 뒤떨어져 서비스가 가장 절실

한 아동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넷째, 유아교육보육 서비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현재의 방식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이나 이민 가정의 자녀 비율이 높은 원아 구성 등의 특정 문

제에 직면한 시설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한다. 국가적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상

황에 처한 보육 센터의 보육의 질은 중산층 자녀들이 더 많은 센터들에 비해 

열악하다(Tietze 외, 2013). 이것 또한 대안이 논의되어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일부 실행되고 있는데, 특정 ‘위험’이 있는 유아교육보육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추가 재정지원을 받아 추가 인건비와 비용을 해결하는 방식이다(예: 

Münchner Förderformel). 



Ⅵ. 결론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

고 예상됨에 따라 향후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하여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지원 

수준과 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효율적이고 적정한 수준

의 재정지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지원의 현황을 정리하고, 이를 국제사례와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해

외 선진국들 역시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정책을 시행하고 있

어 재정투자 확대는 전반적인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국가와의 비교는 우리나라의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재정지원 적정성 논의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는 필요성에서 본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비교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독일 뭰헨의 German Youth 

Institute(Deutsches Jugendinstitut, DJI)에 연구진을 파견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함

으로써 독일의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및 재정구조 전반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또한 이후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으로 「A Global 

Perspective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mplication on Policy 

and Public Finance」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여, 일본, 호주, 독일 연구

자들의 연구발표와 우리나라의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루어짐으로써 여러 

국가의 현황 파악에서 더 나아가 국제교류 및 연구역량 국제화를 강화하는 기

회를 가졌다.

각 국에서는 다양한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및 재정지원을 시행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개선점 역시 보고 되었다. 우선, 일본의 경우, 저소득층

의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즉,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

담을 덜어주고자,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 수준의 비용 

부담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재정지원이 지방

자치정부 관할로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지역별 차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

났다. 아울러 사립기관에의 영유아 등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정적 부담 감소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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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호주의 사례를 보면, 영유아 교육·보육 보조금에 대한 정책이 매우 복

잡하여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정책 이용률이 다소 낮음에 따라 고비용-저효율의 

상황을 보이고 있다. 특히, 호주 연구자의 발표에서 현재의 복잡한 시스템이 단

순화 되어가기 보다는 오히려 복잡해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해당 연구자는 뉴질랜드와 캐나다 퀘벡 주의 시스템 사례를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사례로 언급하면서 Brennan와 Adamson(2014)가 제시한 

취학 전년도에 있는 모든 유아에 대하여 주 20시간 무료 혹은 저비용 교육·보

육서비스 제공을 제안하였다.   

독일의 경우를 정리하여 보면, 영유아 교육·보육의 비용과 혜택에 있어서 정

부수준의 불일치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즉, 지방정부가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지원에 가장 큰 분담금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투

자 회수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와 사회보장제도 등

의 여타 경제적 주체들이 제도의 재정적 지원에 더 기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

다. 하지만 독일의 재정헌법은 연방으로부터 지방정부로의 직접적 재정지원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Sell(2013)과 같은 연구자는 “유아교육·보육 기금” 마련을 

통하여, 연방 정부, 연방 주, 지방 정부와 고용 부문이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지

원을 나누어 분담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소비자 재정지원 시스템을 도입하

자는 방안도 제시되었는데, 이는 영유아 교육·보육 공급 주체를 지원하는 대신 

부모를 지원하여, 그들이 바우처로 보육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제도의 개념적 기초는 2001년도에 처음 제안되어 연방 정부가 부모들을 

지원하는 동시에 연방 주나 지방자치단체에 자원을 배분하는 것을 막을 수 있

는 “연방 어린이 또는 가족 은행” 의 개설 가능성이 고려되었다. 하지만 연방 

주와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로 인하여 실행되지는 못했다(Stöbe-Blossey, 2012: 

93). 둘째, 아동 당 지출 비교에서 볼 수 있듯이 16개 연방 주 사이에 재정지원

은 물론 영유아 교육·보육 부모 분담금액에 있어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결

과적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 등의 구조적 질 지표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게 된

다. 이러한 상황은 독일 전역의 생활 여건을 비슷하게 만든다는 원칙을 위배하

는 큰 문제점이다. 셋째, 각 지방 정부의 경제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영육아 

교육·보육의 재정 지원과 확대에 대한 예산지원도 큰 차이가 있다. 3세 미만 아

동을 위한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확대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보육 확대와 관련

된 지역 간 규모와 속도 차이는 국내총생산에 기록된 지역의 “부”와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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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Hüsken, 2011: 63f.). 그 결과 가난한 지역의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제공

이 뒤떨어져 서비스가 가장 절실한 아동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

생한다.

이와 같은 각 국의 현황이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및 재정지원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는 2012년 누리과정을 도

입하면서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재정지원의 GDP비중이 0.75퍼센트(2014년)

까지 증가하여, 당해기준 독일(0.9)을 제외한 호주(0.6), 일본(0.1)보다 높은 수준

을 보였다. 이듬해인 2015년에는 그 비중이 1퍼센트까지 상승하면서 다른 선진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여전히 높은 재정지원 비율을 나타냈다. 따라서 국제 

비교를 통해 보았을 때, 재정지원의 규모는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는 재정지원규모 확장과 같은 외연적 성

장보다는 재정지원의 형평성 제고 및 서비스 질제고 등의 문제에 더 큰 비중을 

두어가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높은 수준의 재정지원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

도록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정책수요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나

아가야 할 것이다. 

둘째, 이러한 재정지원의 형평성과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재정지원 

효율성이 달성되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재정지원은 상당기간에 걸쳐 확대가 지속되어옴에 

따라 이미 선진국 수준의 재정지원 규모를 달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

정수급, 회계부정, 부실급식 등의 심각한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질 제

고를 위하여 질적 관리와 평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학부모, 교

원, 운영자 등 관련자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또한 관련 정부부처들의 재정지원 

중복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보다 효율적으로 재원을 집행하고 관

리할 단일화된 체계 구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 정리된 선진 국가들의 경우에도 중앙(혹은 연방)정부와 지방

정부와의 재정분담을 두고 갈등을 빚어 왔고, 이를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는 상

황에 있다. 따라서 이들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과정이나 방법을 보다 

면밀하게 조사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용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이를 위

하여 지속적으로 해외 사례를 모니터링 하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정책연구

를 기획하여 추진해 나감으로써 관련 연구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공유

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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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육 재정 분야에 특화한 포럼 등과 같은 정기적인 학술 및 정책 모임을 

구체화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끝으로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지원에 대한 향후 연구는 보다 세부적인 주제

들로 나뉘어져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를 통하여

서는 국가별로 대략적인 현황들을 살펴보았으나 향후에는 특정 국가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게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아시아 

문화권의 국가로서 서구 국가들과는 다른 관점의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고, 독일의 경우, 서독과 동독으로 분단된 상황에서 운영 되어 오던 재정시

스템을 통일 후 어떻게 운영해 나가고 있는가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앞서 바로 언급한 바와 같이 분단국가라는 특성 하에서 국방비에 대한 재정비

중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국가적 재정배분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각 국가마다 비중을 두고 있는 재정부문이 있고,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영

유아 교육·보육 재정지원에 대한 비교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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